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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4 년 6월 8일 (화요일》 11시 00분 

開 會 式 順 (第 168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 :의사담당 김영구)

(11 시 〇〇분 개식》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⑩ 의사담당 김영구 (11 시 〇2분 폐식)

지금부터 제168희 충청복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희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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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6월 8일 (화요일》 11시 始분

議 事 0 程 (재168화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1. 제16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3.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 비지출승인의 건

4. 예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6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화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교육감 제출》

4.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교육감 재출》

5. 예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재의)

(11AJ 0 2^

⑩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저1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연준 중등교육과 

장께서는 해외연수 출장으로, 조계환 학

교운영지원과장은 연가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 

다.

위원님들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⑩ 의장 이상일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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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의사과장 발언대토 나옴》

傷의사과장 김장한 

의사과장 김장한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5월 2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 

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 요구 

와 같은 날 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줄결산승인의 

건 및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 

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2004년 5월 

31일 공고 제2004-7호로 저1168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 

니다. .

다음은 도의회 제출안건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 겠습니 다.

2004년 4월 30일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2004년 5월 10일 충 

청북도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제1회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 

산안은 2004 년 5월 28일 제227회 충청북 

도의회 임시회 저12차 본회의에서 수정의 

4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3년도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

비비지 출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제168회-제1차 본회의]

이상으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토 돌아감)

m  의장 이상일

의 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2. 제16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入| 06분》

⑩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충청 

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는 6월 8일부 

터 6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놀 제 

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신 후에 에산 *결산소위원회 

를 구성하고, 6월 9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6월 

1〇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쁠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 

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8일부터 6 

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ᅳ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20及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줄결산승인의 건

4. 2003년도중청북도교육H|특별회계에비비 

지출승인건

(11 시 08분)

⑩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과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세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같은

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잔 

충북교육 구현과 21세기 선진교육을 지향 

하는 될■기잔 충북교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 회계연도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

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에서 작성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서를 지난 5월 10 

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 

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 

습니다.

결산개요률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입 

결산은 1조 1,765억 6,400만원이고，세출 

은 1조 627억 7,700만원으로 1 ,137억 

8,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575억 1,100만원이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松억 7,600만원으로 2004 

년도 에산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룹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 

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1조 1,770억 4,500 

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1조 765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 

입은 17.1%인 2,010억 9,300만원이며，의 

존수입은 82. 9%인 9,754억 7,1〇〇만원입니 

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 겠습니 다.

예산 현액은 1조 1,847억 2,500만원으 

로 89.7%인 1조 627억 7,700만원을 집행 

하였고, 575억 1,100만원을 이질하였으며 

불용액이 644억 3,700만원 발생하였습니 

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가

[제168회-제1차 본회 의 ]



[제168회-제1차 본회의]

189억 2,8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3況 

억 8,300만원입니다.

또 총집 행액 1조 627억 7,700만원의 내 

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4,333억 

1,400만원， 들건비 1,517억 2,700만원, 

경상이전비 2,956억 4,抑0만원, 자본지출 

1,604억 9,200만원, 보전지출 214억 100 

만원, 내부거래 및 기타 경비 1억 9,700 

만원입니다.

다음은 채편 채무액 결산현1황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먼저 채된액은 재산매각 4억 5,600만 

원, 교원단체 사무실 전세편 등 2억 

5,200만원, 재산임대료 등에 1,1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등 359억 9 ,1W만 

원으로 총 367억 1,000만원압■니다.

채무액은 차입금 451억 300만원으로 교 

원명에퇴직수당과 학교통폐합지원비, 학 

교시설비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말 공유재 

산에 대한 현재액은 행정재산 2조 1,825 

억 1,700만원, 잡종재산 412억 3,400만원 

으로 총 2조 스237억 5,100만원이고, 물 

품 현재액은 19,210종에 1,004억 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 동안 주진한 주요사 

업 추진과 관련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기반을 구죽하고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 

여 각급 학교의 기본운영비 857억 8,700 

만원과 목적사업지원비 580억 4,700만원 

을 지왼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중을 

위하여 2003년 3월 개교한 훔덕고등학교 

와 같은 해 9월 개교한 청주 용성초등학 

교의 시설, 그리고 2004년 개교를 에정으 

토 추진하는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및 설 

계 등에 총 190억 5,900만원을 투자하였 

고,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부족교실 증축 

에 266억 3,700만원， 저|7차 교육과정 운 

영을 위한 시설에 166억 9,200만원, 학교 

시설 확충과' 증 • 개축에 393억 300만원, 

학교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553억 4,1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또한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에 1■억  8,300만원읊 투자하였 

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교육정보화 기반을 구 

축하여 교실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에 85억 9,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와 국민식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에 55억 800만원과 학교급식 운영 및 

시설확대에 16억 6,100만원을 투자하였습 

니다.

또 공사립학교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 

모하고 사립학교의 내실있는 교육을 위하 

여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746억 5,700



[제168회-제1차 본회의]

만원, 시설비 등 기타사업 지원에 234억 

500만원, 총 980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 

습니다.

ᅳ 참 조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별첨 2)

(끝에 실음》

2003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서(별책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검사의견서(별책 2 )

다음은 2003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예비 비지출승인의 건읊 말씀드리 겠습니 

다.

지출은 총 두 건에 9,600만원을 지출하 

였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충청북도교육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비 

를 당초 에산에 계상하였으나 중평군 신 

설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 등 납부 요청이 

있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를 제176조제1 

항에 의거 납부 요청에 의하여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2,100만원을 지출하였 

으며, 2003년 9월 중 태풍 매미로 인한 

집중호우로 교육시설 피깨를 입은 영동 

학생야영장 재해복구비 7,500만원을 예비 

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

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으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롤아감》

ᅳ 참 조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별첨 3)

(■에  실음)

•  의장 이상일

기 획 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5. 예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11 시 1?분》

⑩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에산• 결산소 

위 원회 구성 의 건을 상정 합니 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 

출결 산승 인의건과 2003년도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 

기 위한 에산• 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 

의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 왼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저H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 

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 

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들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3년도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3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예 

비비지출승인의건은 즉시 예산•결산소위 

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6월 10일 저12차 본회 

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i 6 8 _ - 제 i 차 본회의]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U6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고 

고규강 위원님과 김남훈 위원님께서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6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i i 시 19분 산회》

〇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분,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진옥경.

〇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픽관리국장 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과학실업교육과장 김 겸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안용균, 기픽관리과장 백남권, 시설과장 안세열.

、샀， fcd
%\ •ᄀ「 ■픽*

- 의사일정안(별첨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인의건 ( 별첨 2)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 출승인의 건 ( 별첨 3}

졌 별 책 부 록

一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서 (별책 1》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검사의견서 ( 별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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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燃넨 忠i 北植敎育f  M 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4 년 6월 10일 (목요일) 10시 期분 

議 事  B  程 (제168_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2.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예비비지 출승인의 건

3. 결 의 문 채 택 의 건 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 —
_ — —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 (교육감 제출》

2.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교육감 제출)

3. 결의문채택의건(고규강 위원 외 5인) ____________

〇 5분 자유발언(진옥경 위원)

( l 〇A| 28W : 7B2 |)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림*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연준 중등교육과* 

장께서는 해외안수 출장으로, 김겸 과학 

실업교육과장님과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 

장님은 출장중으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 

비비지출승인의건

(10 시 29분)

⑩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과 의사일정 저12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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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 

정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성영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안 

건별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산•곁산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 

로 나옴)

⑩ 예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 성영용

예산• 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교 

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본 안건 

은 지난 5월 2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 

었으며, 6월 8일 저U 차 본회의 의결에 의 

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_라ᅳ 2차ᅳ 

에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지난 제1차 본 

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 

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 겠습니 다.

200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847억 

2,463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770억 4,496만 8,000원으로 결산액은

[제168회-제2차 본회의 ]

징수곁정 대비 99.9%인 1조 1,765억 

6, 394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1,242억 M 60 만 

4,000원이고 에산 현액은 전년도 이필액 

605억 1,어32만 7,000원이 포함된 1조 

1,847억 2,463만 1,000원이며 ,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期 .7%인 호조 627억 7,723 

만 3,000원으로 1,137억 8,671 만 3,000원 

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4.9% 

인 575억 1,054만 2,000원으토 대부분 시 

설공사비이며， 불응액은 에산 현액의 

5. 4%인 644억 3,685만 5,000원으로 불용 

액의 대부분은 서설비, 급여 및 복지무생 

비, 에비비입니다.

이어서 에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교육감 선거관리 경비 

2,195만 7,000원과 2003년도 9월 13일 태 

풍 매미로 인한 재해복구비 7,577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한 것으로 .금회 임시 

회 안건으로 제출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채편 및 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채된의 2003년도 말 현재액은 367억 

957만 4,000원으로 채된액의 대부분은 공 

무원자녀 대여 장학금입 니 다.

채무액은 2003년도 말 현재액이 451억



[제168호卜제2차 본호I의]

278만; 3,000원으도 채무의 대부분은 교원 

명에퇴직수당, 학교 통 • 폐합 지원 및 학 

교시설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채인 것입니 

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공유재산의 2003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237억 5,134만 2,000원이며, 물품의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만 9,210점에 

1,004억 34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종합 

의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업 * 세줄, 채견 * 채무, 재산 등 각 

분야별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저】 규정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하에 집행에 적정을 기 

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소요에산 편성 시에 _ 

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 가능한한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토 사료됩니 

다.

-  참조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별첨 4》

(을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에비 비지 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 사보고 

주요내용과 의 견을 말씀드리 겠습니 다.

주요내용은 2003년도 11월 충청복도교 

육감 선거관리 경비와 2003년도 9월 13일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복구비토 각각 

2,195만 7,000원과 7,577만 7,000원을 지 

출 곁정하여, 영동학생야영장 재해복구비 

토 4,218만 4,000원을 지출한 것으토 적 

정 하계 처 리 되 었다고 판단됩 니 다.

- 참조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별첨 5)

(끝에 실음》

들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3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끓으로 그동안 함께 결산안 심사에 심 

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3



[제 168S:卜제2차 본회의 ]

(예산 *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자리토 

들아감》

⑩ 의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 

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 

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태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 른'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저U  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 

산 • 결산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 입 • 세 

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은 

에산 • 결산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심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에 비 비지 

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3. 결의문채택의건

(10AJ 39분》

⑩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의문채택의건 

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여섯 분의 위원을 대표하여 

고규강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강 위원 발언대로 나옴》

⑩고규강 위원 

고규강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이상일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 고규강, 교육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위원님께서 발의 

하신 중학교 수준별 보충학습 학교 자율 

적 운영 촉구를 위한 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본 결의문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 

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편리가 현법에 보장되어 있 

고,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 

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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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운영의 자율진이 초 • 중등교육법에 보 

장되 어 있음에도 충청 북도교육청 에서 는 

정부시책에 따라 2004년 3월 3일자토 공 

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대책추 

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추진과제 

중 하나인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실 

정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시달 후 2004년 5월 7일자로 

재차 시달된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지침에 

서는 읍 • 면 지역의 중학교를 제외한 다 

른 지역의 중학교에서는 수준별 보충학습 

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당초 지침읊 변경 

한 것은, 첫째, 헌법 제31조제1항에 보장 

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 

육을 받을 진리를 제한한 것이라 생각되 

며, 들째, 교육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부 

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이를 존중하 

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각급 학교는 학교별 학교 

운영위왼회롤 두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 

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편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집행청에서는 학부모, 학생, 학교운영위 

원회 등 교육수혜자의 의건수렴이 결여된 

채 일부 지역학교에 대하여 학습된을 제

한한 것은 학교운영의 자율된 보장에 저 

촉된다고 보며, 셋째, 당초 지침에 수준 

별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실정과 특성에 따 

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지역학교 

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 

시 읍 • 면 지역의 중학교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중학교에서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재차 시달한 

것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실추 

시킨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러한 점이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 

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 

러분! '

본 결의문 채택을 계기토 충북 교육발 

전이 한 단계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 

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 결의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 

게 교육을 받을 편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2004년 5월 7일자 시달된 수준별 보충학 

습 운영지침 중 지역별로 제한한 금지 부 

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에 규정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 

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 

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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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을 촉구한다.

하나，공교육에 대한 불신 해소 및 교 

육정책의 신뢰성 회복과 공교•육의 정상화 

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부형, 학생，학교 

운영위원 등 교육수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교육정책읊 수립할 것 

을 촉구한다.

2004년 6월 10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교육위원 

김남문, 성영용, 송대먼, 이기수.

(고규강 위원 자리로 들아감"》

[제168회-제2차 본회의]

- 참조 : 결의문채택의건(별첨 6》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고규강 위왼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고규강 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저13항 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 

여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 다. ” 하는 위 원 있음》

네, 이의가 WA-- '•로̂ 의사일정 제3항

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족시 집행청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위원으 

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질서를 위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등의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왼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왼 발언대로 나옴)

■  진옥경 위원

교육위원 진옥경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68회 회 

기를 마치며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소외 

를 밝히고자 합니다.

근래 충청북도에서 일어나는 학부모 구 

속 사건과 체벌 학생입원 사태를 지켜보 

면서 김천호 교육감과* 충청북도교육청에 

걸었던 그간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위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본 위원이 도교육감을 비 

롯한 세 분의 도 교육행정 책임자께 옥견 

안내초등학교에 대한 긴급조처가 필요하 

다고 다각도로 건의하였음에도 그 어느 

곳에서도 아직까지 책임있는 조처가 보이 

지 않는 사실에서 보여주둣이 집행청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보다는 갈등의 심화와 확대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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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구속된 옥천 안내초등학교 사 

_ 에 대해 지난 5월 25일 본 위원이 뒤늦 

은 관심을 갖게 된 이래 지역주민 면담 

및 관련자료 검토를 동해 일"게 된 사실은 

매일 아침 등교 후 시행된 초등학교 운동 

장 달리기의 획일적 운영에 대한 개선을 

학교장에게 건의했던 학부모들이 결과적 

으로 지역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잘못 

된 방향으토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 

다.

옥천 안내초 문제는 일부 학부모들의 

건전한 건의가 학교장에 의해 반복적으로 

묵살되면서 확대된 갈등과 그 결과에 대 

깨 누가 근본적인 책임을 겨야 하는가 하 

는 물음을 안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안내초등학교 사태에 대한 종전의 

천편일률적인 보도내용과 전허 다른 최근 

의 언론보도 내용이 뒷받짐해 주고 있습 

니다.

사태의 중요성이 이러함에도 사건 발생 

두 달이 다 되도록 원인규명에 착수도 하 

지 않은 채 경찰이 인지수사를 해서 구속 

까지 된 것이기에 교육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변만 하고 있는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해당 학교의 안 

일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며, 이 

로 인해 향후 발생되는 사태에 대해 책임 

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역교육계에서는 이제 막 여러 

같등이 i t 줄되기 시 작하였습니 다.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발전적 방 

향으로 승화되어야 하지 플없는 혼란과 

소모전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 중 저를 제외한 6인 

의 충청북도교육위원들이 중학교 보충수 

업 금지롤 철회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발 

표하였습니다.

저는 4월 20일 초 • 증학교 방과후 교육 

활동은 특기•적성 교육으로 운영한다, 

학습부진아, 능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중학습은 부득이한 경우 교육감■이 

허용 범위를 정하여 실시한다는 전국 교 

육감협의회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이 없었으며, 이 내용에 근거하여 충청북 

도교육청과 충북 전교조가 단체교섭으로 

시 지역 중학교 보충수업 금지를 확정한 

것만을 문제시한 고규강 위원 등 일부 교 

육위원이 지난 5질 행정질의에서 전교조 

와의 재교섭 의사를 도교육청에 물으며 

헌법소원을 운위하였고, 결국 이번 보충 

수업 자율운영을 집행청에 촉구하는 결의 

문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금번 결의문 작성과정은 표면적 

으로 내세우는 학부모 교육편과 학교 자 

율운영 근저에 특정 교사단체에 대한 공 

격이 자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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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행적 고교 보충수업의 

현실에는 눈감고 있으면서 한편으토는 자 

율운영이라•는 미명하에， 또한 수준별 운 

영이라는 미명하에 보충수업 실시의 범위 

를 중학교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파행 운영의 폭을 더욱 넓히 

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연합니 

다.

이처럼 향후 교육계 혼란의 도화선이 

될 금번 결의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기에 

저는 결의문 제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 

다.

보도에 따르자면 학교운영위원1 의회도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들과 논의하•여 같은 

주장을 담은 공식 입장을 발표할 에정이 

라고 합니다.

저는 제4대 충청복도교육위원회 이번 

결의서가 도내 교육갈등을 촉발시키고 심 

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음을 분명히 지적합 

니다.

돋아오르는 새순 같은 증학생들은 폭넓 

은 과외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 가능성 

을 모색하고 인성을 도야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교육현실이 안타장다고 

해서 백년 앞을 내다보고 방향을 제시해 

야 할 교육위원들이 올바른 교육의 방향 

에 역행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성급하고 

경솔한 모습입니다.

금번 곁의문 발의를 주도한 고규강 위 

왼 등 여섯 분의 제4대 중청북도교육위원 

들께서는 중학교 보중수업을 들러싼 향두 

지역교육계의 혼란의 주역이심을 명심해 

야 할 것입니다.

교육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활동을 2세 

에 대한 어른들의 억압으로 보는 학설들 

도 뜻 있는 사람들의 공김■을 얻고 있습니 

다.

하물며 교육이라는 허울을 걸친 억압과 

폭력은 위선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백년지대계를 위한 우리 교육의 희망은 

이러한 위선에 대항하여 생명을 지켜내려 

는 소박한 마음들을 모아 나가는데 있다 

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10일 

(진옥경 위원 자리로 돌아감》

(고규강 위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 

언 있습니다.”；)

⑩ 의장 이상일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규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시 

겠습니까?

(고규강 위원 의석에서 “예”》

•  의장 이상일

에, 발언하세요.

(고규강 위원 발언대로 나옴》

⑩ 고규강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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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료우I 원이 교육위 원 은 교육의 자 

주성과 주민통제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 

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학부모나 주민이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을 행정부에 

건의하여 올바르게 들어줄 수 있는 이러 

한 것이 교육위원이고 공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 

의를 제기해서 참가를 하지 않는다고 이 

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로 헌법에 보 

장된 법을 무시한 공인으로서의 처사하 

고, 두 번째로 교육기본법 제13조2항에 

학부모들의 교육핀리롤 모르는 처사, 교 

육위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 

는 처사의 행동을 했을 때 동료 위원으로 

서 부끄러움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안내초등학교를 교육위원으토서 

방문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 자격으로서는 방문이 안되는 겁니 

다. 또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어디를 갔 

다고 했을 적에 장관이 와서 발언했다고 

하지 개인 어떤 이름으로 발언했다고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발언 요지가 교육의 교견 

을 확보하는 치•원에서 발언한 것이냐, 그 

렇지 않으면은 교장을 감금하고 폭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동의하는 쪽 

으로 발언한 처사는 교육위원이 하는 엄 

무 중 모든 것을 저해하는 이러한 행동을

한 교육위원을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5분 발언을 허용 

해 준 의사가 무엇인지, 이것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 

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분명하게 

5분 발언을 매일 하면서 교육위원회의 모 

든 일을 부정하고 교육위원들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학부형들이 법적으로 근거가 

돼 있는 보장을 저해하고 교편을 옹호해 

야 될 입장에 있는 교육위원이 반대편에 

서서 고된을 추락시키는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용납깨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대처해 주 

시기 바라면서, 저} 의사진행발언을 마치 

겠습니다.

(고규강 위원 자리로 돌아감》

⑩ 의장 이상일 

고규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 

사진행발언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까 

요? ，”

⑩ 의장 이상일

저기 이기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 

서 말씀하시죠.

(이기수 위왼 발언대로 나음》

⑩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제168회-제2 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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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제2차 본회의]

방금 진옥경 위원께서 5분 밭언을 하시 

고, 또 연이어서 고규강 부의장께서 거기 

에 대한 반박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중에서 의장님의 5분 발언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이 우리 고규강 부 

의장님께서 하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느니보다t  우리가 이 의장도 

거기에 대한 숙고를 하셔 갖고서 답변읊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될 것과，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이 임시회의 본회 

의장에서 여러 가지 위원 사이에 다른 의 

견이 제시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적나라하 

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그것을 찰가 

왈부 이렇게 하느니보다는 우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충분히 서로 대화 

를 해가면서 서로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 

키고, 또 자기가 이해 당할 것은 이해 당 

하는 이런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본 위 

원의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있 

는 위원님들께서 제 의건에 동의하신다든 

지 하면 우리 충북교육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합리적이고 온건한 방법 

으로써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 

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제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수 위원 자리로 돌아감》

⑩의장 이상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말씀대토 제 의사표명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하는 것으토 위원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진옥경 위원께서 지난 5월 29일 안내초 

등학교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누가 저 한테 보고매 준 바도 없고, 본 

인이 그 학교롤 방문하겠다고 하는 연락 

도 없었습니다.

5월 29일은 전주에서 소년체전이 열리 

는 날이리' 우리 교육위원 여섯 분은 전주 

현지에 학생들 응원차 줄장중이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교육위원이 

그런 걸 조사 방문하기 위해서 방문할 때 

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개인 자격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개인 자격으로 간 얘기쁠 5분 

발언을 통매서 본희의에서 하는 것은 적 

절치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은 자 

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ᄀ 

⑩ 의장 이상일

발언편 안드립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 

언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⑯ 의장 이상일



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해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U 1 시 02분 폐회》

〇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룬,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진옥경.

〇■석 공 무 원  : 11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픽관리국장 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안용균, 기틱관리과장 백남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제168회-제2차 본회의:|

NA/ j-r-l c=~̂
■一1一 |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별첨 4》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별첨 引

-  결의문채택의건(별첨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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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燃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항

2004. 6.



■첨 1)

준 R fM

忠淸北道敎 舍 委h  會 (臨時會) 2004 6, 8 .-6 . 10.(3 Flffel)

R 附 닿 :
7fC 件 備 考

6월 8일(화) | □ 개 회 식 

(11 :00) |

j [  제1차 본회의 ]
|
! 1. 제1秘회 충청-

【회(임시희) 회기결정의 건 

• 희 기 : 2004. 6. 公一6. 10.(3일간)

2. 2003년도 중정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 ，세줄 결산 

승인의 건(제안설명)

3. 2003년도 중정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줄 승인 

의 건(제안설명)

4. 예산 • 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6월 9일(수) ! □ 소위원회 활동

1 • 예산•결산소위원회

본회 의

휴

6월 10일(목)| [ 제2차 본회 의 ] 
(10:30) *

I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1. 2003년도 충청ᅳ 

승인의 건

2.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

3. 결의문 채택의 건

□ 산 회 

니 폐 회

- 23





(별첨 2 》

의  안 번 호 제 / 公 於 ᅳ/  호

의  결

연  월  일

2004년  월  일  

( 제  회 )

20(B년도 중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줄결산승인의 건

제  줄  자 중  청 북 도  교 육 감

출

〇3 휘 〇 1
i2 s  ^

2 0 0 4 년  5 월  2 8 일

25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1 6 8  -  1

제출연월일 : 2004. 5. 28.

제 줄 자:중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지 방 자 치 법  제 1 2 5 조 에  의 하 여  작 성 한  2 0 0 3 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 줄 결 산  승 인 을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제 8 조  제 1 항 에  

의 거  중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을  받 고 자  함 .

□ 주요골자 -

2003년 도  본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결 산  중  세 입 결 산 액 은  1,176,5放 ,946,800원 , 

세 출 결 산 액 은  1 ,0 6 2 ,7 7 ,2 3 3 ,3 3 0 원 이 며 ,

이 월 사 업 비 는  57 ,510,542,000원 이 고 , 순 세 계 잉 여 금 은  56,276,171,4穴 )원 으 로  

총  1 13 ,78 6 ,71 3 ,4 7 0 원 의  세 계 잉 여 금 이  발 생 함 .

CZ1 2 0 0 3 년도 중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줄결산서 : 따로 붙임.

□ 참고 사항

2次B 회 계 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 따 로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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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

의 안 번 호 제시分 호

의  결

연  월  일

2 0 0 4 년  월  일  

(제 회 )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호 겨 예비비지줄승인의 건

제  출  자 중  청 북 도  교 육 감

출

연 월  일
2 0 0 4 년  5 월  2 8 일

- 27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출연월일 : 2001 5. 28.

제 줄 자 : 중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2003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출 예 산  중  예 비 비 지 출 에  대 하 여  지 방 자 치 법  

저U 20조  및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재 무 회 계 규 칙  제 26조의 규 정 에  의거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심의 • 의 결 을  얻 고 자  함-

□  주 요 골 자

〇 지 출 건  수 :  2 건 

O  지 출 결 정 액  : 97 ,734,000원 

O  지 출  액 : 42,184,120원 

〇 잔  액 : 56,549,880원

〇 지 출 결 정 사 항  •

-  층 청 북 도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의  증 평 군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추 가  설 치 에  따 른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선 거  관 리 경 비  납 부 요 청 액  21,957 ,000원

-  영 동 학 생 야 영 장  태 풍  피 해 로  인 한  시 설  재 해 복 구 비  75 ,777 ,000원

□  예비비지출내역
(단위 : 원》

건 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 액 지 #  ᅰ 잔 액 비 고

교육감선거 관리경비 '03. 9. 30 21,957,000 0 21,957,0期

태풍 재해복구비 m  9. 30 75,777,000 42,184,120 33,592,880
태풍 재해복구비 

(영 동 학 생 야 영 장 》

계 97,734,000 42,184,120 56,549,880

□  예비비 사용명세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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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도  예비비 사 용 명 세 서

□ 예비비 지출 사용현황

과 목
지줄결정액 지출액 잔액 비 고

장 관 항 세 항 세 세 항 목

행정
선거
관리

선거
관리

교육위원
및

교#선거
교 육 
사업비

전출금 21,957,000 0 21,957,000 교육감선거 

관리 경비

■S 육 

행정

교육

지원

기관

지원

기관

시설

지원기관 

시 설

기타시설

사업비
시설비 75,777,000 42,184,120 33,592,880 태풍 재해복구비

합 계 97,734,000 42,184,120 56,549,880

]  예 비 비 지 •줄 x 卜유

〇 선거 관리경비 납부

-  2003. 11월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선 거 를  위 한  충 청 북 도 선 거 관 리 위 원 희 의  선거 관 리 경 비  

납 부 요 청 에  의거 당 초 예 산  190,541천 원 과  예비비 21,957천원 합계 212,498천 원 을  

충 청 북 도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에  납 부 함

- 충 청 북 도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선 거 경 비  집 행 결 과  23,510천원의 . 잔 액 이  발 생 하 여  반 환  

됨에 따 라  예비비 지 출액 21,957천 원이 집행 잔 액 으 로  불 용  처리됨

O 태풍 재해복구비 지원

-  2003. 9. 12 - 9 .  13일 기 간  중 태 풍  「매 미 」 에 의 한  집 중 호 우 로  자 연 재 해 가  발생 

하여 시 설 피 해 를  입은 영 동 학 생 야 영 장 에  재 해 복 구 비 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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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2003년도중청 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 입 • 세 줄결산승인의 건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및 제 출 자  : 2004년 5 월 28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나. 상정 및 회 부 일 자  : 2004년 6 월 8 일 제 1차 본 회 의  

다. 소 위 원 회  심 사

〇 저11차 소위 원회 (2004년 6 월 8 일 ) ᅭ

〇 제2 차  소위 원 회 (2004년 6 월 9 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 안 설 명  : 기 획 관 리 국 장  전 찬 구 )

가. 제 안 이 유

지 방 자 치 법  제 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 성 한  2003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계 세입 • 세출 결 산 을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제8 조 제 1항의 규 정 에  의거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심의■ 의 결 을  받 고 자  함. .

나. 주 요 골 자

〇 2003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결 산  중 세 입 결 산 액 은  U 저 ，563 ,946천 원 , 

세 출  결 산 액 은  1，062，T77,233천 원서 며 ，

〇 이 월 사 업 비 는  57 ,510,542천 원 이 고 , 순 세 계 잉 여 금 은  56,276，1기 천 원 으 로  

총  113,7然 ,713천 원 의  세 계 잉 여 금 이  발 생 됨 .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

： [결 산 검 사  의 견 세  따 로  붙임 .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5 . 토 론  주 요 내 용  : 해 당 사 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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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 사보고 주요내용

가.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 산 액 예 산 현 액 세 입 결 산 액 세 출 결 산 액 세 계 잉 여 금

1,124,214,604 U 84,724,631 1,176,563,946 1.062,777,233 113.786,713

〇 2003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 출  예 산 현 액 은  U 84J 24,63 i 천원 

이 며 ， '

〇 세입 결 산 액 은  U 76,563 ,946천 원 으 로  예 산 현 액  대비 99 .3%  수 납 되 었 으 며 .

〇 세 출 결 산 액 은  1，062,777 ,233천 원 으 로  예 산 현 액  대비 敬 .7 % 를 집 행 하 였 고 ，

〇 세 계 잉 여 금 이  113,7務 ，713천 원 이  발 생 되 어  이 중  5 7 ,510542천 원 은  다 음 년 도  

이 월 사 업 비 에  충 당 되 고  나 머 지  56,276,171천 원 은  다 음 년 도  세 입 으 로  이입 

되 었 음 .

-  순 세 계 잉 여 금  : 效 ，276,171천원 

一 명 시 이 월 사 업 비  : 18,927,931천원

-  사 고 이 월 사 업 비  : 38,582,611천원

나. 세 입결산

(단 위  : 천 원 )

예 산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액
예산현 액 

대 비 징 수율
징 수 결 정  액 

대비 징 수 율

U 84J 24.631 1,177,014,968 1그76,5我，公故 13,816 467,2CM 99.3% 99.9%

2003년 도  세 입 결 산 을  살 펴 보 면  총 U 77,044,9效 천 원 을  징 수 결 정 하 여

1，176,563，分故천원이 수 납 되 고  13,816천 원 의  불 납 결 손 과  端7,204천 원 이  미 수 납  처리 

됨으로 써  예산현액 대비 99.3%, 징 수 결 정 액  대비 99 .9% 의 징 수 율 을  보 이 고  있는 

데, 이를 재원별토 살펴보면,

-  의 존 수 입  975 ,451,424천 원 (潔 .91% )

-  자 체 수 입  201,112,522천 원 (17 .09% )으 로 ，

전 년 도  대비 재 정 자 립 도 에  있어 자 체 수 입 의  비 율 이  2 .06%  낮 아 졌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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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세 출 결 산

(단위 : 천원)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녀 도I D 1一 — 丄一
이 월 액 블용액 집행율 봉-요•■용-

1,124214®4 5̂0.510. 後7 1,184,724,631 1,062.777,233 57,51 公542 (54.436,855 粉.7% 5.4%

2003년 도  세 출 결 산 은  지 출 액 이  i ,062,7?7,233천 원 으 로  예 산 현 액 대 비  89 .7%  집 

행 되 었 고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은  57,510.542천 원 으 로  예 산 현 액 의  4 .9% 에 해 당 되  

며. 불 용 액 은  64,436,때 천 원 으 로  예 산 현 액  대비 5 .4 % 인 데 ,

〇지 출 액  1062,777,233천 원 의  내 용 을  관 별 토  살 펴 보 면 ,

■"■ 유  치 원 8,4敬 ，331 천원 ■ 이

-  초 등 학 교 162,062,729천원 (15.3% )

-  중 학 교 95,424 .095천 원  (9 .0% )

~  고 등 학 교 108,015,499천원 (10.2?，〇)

ᅭ 트 수 히" 7P—1 { —1 '■玉上-' 묘 9 役 ，029천 원  (1 .2% )

-  기 타 학 교 8 U 02 천원 (0 .0% )

~  평 생 j i i  육 3 ,707 ,199천원 (0 .3 % 》

-  급 여 관 리 571,377 ,840천원 (53.8% )

-  복 지 . 후생 46，162,79：2천원(4.3°〇 )

一  j j L  육 위 원 회 385,861 천 원 (0 .0% )

-  선 거 관 리 188,999천원 (0 .0% )

- • 교 육 청 1U 14318 천 원  (1 .1% )

-  지 역 교 육 청 6,021;780천 원  (0 .6 % 》

-  교 육 지 원 기 관 • 13,045.463천 원 (1 .2% )

-  지 방 채 상 환 23,710,336천 원  (2 .2% )

-  제 지 출 금 7,敬 0 천 원  ( 0 ■

〇다 음 년 도  이 월 액  57,510,542천원 의  관 별  내 용 은 ,
O  — 〇1"" TT 지 xl 1，278,259 천원 (2 .2% )

~  초 등 학  I 28,725 ,2燃 천 원  (50 .0% )

-  중 학 교 H ，066,536천 원  <19.20신》

~  고 등 학 교 12,684,602 천원 (22 .1% )

~~  특 수 학 교 1,390,粉 6 천원 (2 .4% )

-  교 육 청 ■ 70,000천원 (0 .1% )

— 지역 교 육 청

이 월 사 업 의  대 부 분 은  시 설 공 사 임 .

2.295XM1 천원 ( 4 0 〇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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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블 용 액  64.436 .855천원으】 관 별  내 용 은 ,

유 치 원 376,180천원 (0 .6% )

조 등 학 교 11,924381?] € (1 8 .5 % )

3 ^  교 2J 60,595 f i € (4 .3 % )

고 등 학 교 5456,219 천 원 松 5 % 》

특 수 학 교 506,515 천원 (0 .8% )

기 타 학 교 14,836천원 (0 .0% )

평 생 교 육 148 .832천 원 《0 .2% )

급 여 관 리 20,093，176천원 (3 L 29 이

복지 • 후생 3,815,308 천원 (5.9% )

교 육 위 원 회 17,燃 0 천 원  ( 0 ■

선 거 관 리 23,499천 원  ( 0 ■

교 육 청 U 93,燃 3 천원 (1 .9% )

지 역 교 육 청 U )08,088 천 원  (1 .6% )

교 육 지 원 기 관 839 .804천원 (1 .3% )

지 방 채 상 환 249,819천원 (0 .4% )

예 비 비 16,008,840천원 (2 4 8 % )

' 으 로 써  예 산 현 액 에  대 한  총  '블 용 비 율 이  5 .4 % 토 ’02 년 도  8 .1 % 보 다 는  많이 

낮 아 졌 으 며 , 불 용 액 의  대 부 분 은  시 설 비 , 급여 및 복 지 후 생 비 , 예 비비 임.

라. 이월비 결산

(단 위  : 천 원 )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계
비 고

건 수 :그a 一| 건 수 그玉O 一1 건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 18,927,931 76 38,582,611 0 0 95 57,510,542

2003년 도  이 월 비 는  명 시 이 월  19건에 18,927 ,931천 원 ， 사 고 이 월  7 6 건에 

38,582,611천 원 ，총 95건에 57,510,542천 원 으 로 ，전년도에 비해 25건이 감 소 하 고 . 금 

액 으 로 는  2,999,457천 원 이  감 소 하 였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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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예 비 비  결 산

(단위 : 천원)

건 명
여! 비 비 
지 출 결 정  액

예 비 비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교 육 감  선거 
관리 경비 21,957 0 21,957

증평군 선거관리위원회 추가 
설치에 따른 선거 관리경비

태풍 피 해 복 구 비 75,777 42,1燃 33,592 영 동 학 생 야 영 장  태풍 
“ 매 미 ’’ 재 해 복 구 비

계 97,734 42,185 55,549

위의 예비비 지 출 결 정 액 은  2003. 11월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선 거 를  위 한  충 청 북  

도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의  증 평 군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추 가 설 치 에  따 른  선 거 관 리 경 비 로  

충 청 북 도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에  납 부 하 였 으 나  선 거 경 비  집 행 결 과  23 ,510천 원 의  잔 

액이 발 생 하 여  반 환 됨 에  따 라  예 비 비  지 출 액  21,957천 원 이  집행 잔 액 으 로  블 

용 처 리 된  것 과 ，2003. 9. 1 2 - 9 .  13일 기 간  중 태 풍  “ 매 미 ” 에 의 한  집 중 호 우 로  

인 한  자 연 재 해 복 구 비 로 ，금회 제 i 秘 희  임시희에 안 건 으 로  제 출된 "2003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별 회  계 예 비 비 지 출 승 인  의 건 ” 과 관 련 임 .

바 . 채권 및 채 무 의  결산 

〇 채 권

(단 위  :천 원 )

종 류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 년 도 중
U \ -  乂 Oil 
근  O - 1

당해 년 도 중
乂、 t견 o i l
~丄一 S .  一?

당해 년 도 말  
현 재  액 비 고

재 산
임 대 료 18,002 8,652 15,450 11,204

폐 교  및 사택 임 
대료 미 납 금

재 산
메 각 ■ 0 456,000 0 456,000

폐 교 재 산 (보 은  동 
정 분 교 ) 매 각 대

수 업 료 27,802 0 27,802 0 세 입 금  횡 령 분

전 세 권 281,334 0 29,334 252,000 원 어 민  전 세 금  
외 1

구 상  권 3,229 0 2,933 296
제 천 중 학 교  
화 재 사 건  구 상 금

종 류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 년 도 중  
발 생 액

당해 년 도  중 
소 멸 액

당해 년 도 말  
현 재  액 비 고

급 여
이 一I정 "T 7,575 3,310 7,575 3,310 급여청구소송(이자)

대 여
장 학 금 33,329,382 6,269,980 3,612,598 35,986,764

공 무 원 자 녀  
대 여 장 학 금

계 33,667,324 6,737,942 3,695,692 36,70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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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은  2002년 도 말  33 ,667 ,324천 원 에 서  20(次 년 도 중 에  6,737.942천원이 발생 

하 고  3 ,695,692천원이 소 멸 되 어  2003년 도 말  현 대 액 은  36,709,574천 원 으 로  채권 

액의 대 부 분 (98 .0% 》이 공 무 원 자 녀  대 여 학 자 금 임 .

〇 채 무

(단 위  :천 원 )

종 류 별
전 년 도 말

당해 년 도 중  
증 감 액 당 해 년 도 말 기 한 도 래 비 고

현 재 액
채무발생 액 상 환 •소 멸 액

현 재 액 미 지 급  이 자

■ilcl :그••■시厂 ᄇ I그 66,504,000 0 21,401,217 45 그02,783 0 재 특 융 자 금

채 무 는  2002년 도 말  66,504,000천 원 에 서  2003년 도 중 에  21,401,217천 원이 소 

멸 되 어  2003년 도 말  현 재 액 은  45，10‘之 783천 원 으 로  교 원  명 예 퇴 직 수 당 . 학 교  통 

폐 합 지 원 ，학 교 사 설 비  지 원 을  위 한 지 방 교 육 채 ( 재 특 융 자 금 ) 임.

사 . 재 산 의  결 산  

〇 공 유 재 산  .

(단 위  : 천 원 )

분
재 산  별 \ \ ^

2002년 도  말

현 재 액

. 2003년 도  증 감 2003년 도  말 

현 재 액
비 고

겨 감

합 계 1,994,847,003 247,630,667 18,726,328 2,223,751,342

행정 재 산 1,952,847,311 243,157,175 13,487,290 2，1 役 ,517,196

잡 종 재 산 41,999,692 4,473,492 5,239,038 41,234146

공 유 재 산 의  2003년 도 말  현 재 액 은  전 년 도 에  비해 228,904339천 원 이  증 가 된  

2,223,751,342천 원 으 로  이 를  구 분 하 여  보 면 ,

-  행 정 재 산 의  2002년 도 말  현 재 액 은  1,952,847,311천 원 으 로  2003년 도 에  

243 ,157475천 원 이  증 가 되 고  13,487 ,290천 원이 감 소 되 어  2003년 도 말 의  현 

재 액 은  2,1後 ,517 ,196천 원 이 고 ，

'- 잡종재산의 2002년 도 말  현 재 액 은  41,999,692천 원 으 로 ，2003년도에 4.47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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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이 증가되고 5.239,038천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말 현재액은 4L234.146천원 임. 

o -l - f -

(단 위  : 천 원 )

2002년도말 현재액

2003년도 증 감

2003년도말 현재액
그 감

，人* z x l -T  당 금 액 수 량 :그 Oil〇 —1 수 량 그  〇|]O 一! 수 량 금 액

16,715 88,968,443 3,242 14,732,407 747 3 9Q7 391 19,210 100,403.459

물 품 의  2003년 도 말  현 재 액 은  19,210점에 100,403,459천 원 으 로 ，2002년 도 말  현 

재액 16,715점 88,968,443천원에 비하여 2003년도에 3,242점 14,732,407천원이 증가 

되고, 747 점 3,297,391천 원이 감 소 되 었 음 .

아. 종합의견

위 와  같이 심 사 한  내 용 을  종 합 해  보 면 ，

세입 . 세 출  결 산 ，채 권 ，채 무  결 산 ， 재산의 결 산  등 각 분 야 별  결 산  내 용 이  

지 방 재 정 법 을  비 롯 한  제 규 정 과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출 예 산 집 행 지 침 에  의거 전반 

적 으 토  적 정 하 게  집 행 된  것 으 로  관 단 됨 .

다 만 ，각 종  사 업 을  시 행 함 에  있어 보 다  면 밀 한  계 획 수 립 하 에  집 행에 적 정 을  

기 하 여  불 용 액 이  과 다 하 게  발 생 되 지  않 도 록  노 력 하 여 야  하 며 , 소 요 예 산  편성 

시 에 도  합 리 적 이 고  적 절 한  판 단 으 로  예 산 이  과 다 하 게  계 상 되 지  않 도 록  하여 

가 능 한  한 익 년 도 로  이 월 되 는  사 례 가  최 소 화 될  수 있 도 록  노 력 하 여 야  할 것 

으 로  시•료됨 .

1, 심 사 결 과  : 원안대토 승인을 의결함.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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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제168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2003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 예 비 비 지 출승인의 건

2004. 6. 10.

중청 북도교육위 원 회 
예산•결산소위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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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고 서f I 、_, 1.. —, ，■， 夏 — I

2003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계 예 비 비 지 출승인의 건

1. 심사경과

가 . 제 줄 일 자  및 제 줄 자  : 2004년 5 월 2 8 일, 중 정 북 도 교 육 감  

나 . 상 정  및 회 부 일 자  : 2004년 6 월 8 일 저11차 본 회 의  

다 . 소 위 원 희  심 사  

〇제 1차 소위 원회 (2004년 6 월 8 일 )

〇제 2 차  소 위 원 회 (2004년 6 월 9 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가 . 제 안 이 유

2003년 도  중 정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줄 예 산  중 예 비 비 지 줄 에  대 하 여  지 방  

자 치 법  저}120조 및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재 무 회 계 규 칙  제26조의 규 정 에  의 

거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심 의 •의 결 을  얻 고 자  함.

나 . 주 요 골 자

지 출  결정 사 항 은  충 청 북 도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의  증 평 군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추 가  설치 

에 따 른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선 거 관 리 경 비  납 부  요 청 액  21,957천 원 과  영 동 학 생 야 영  

장 태 풍  피 해 로  인 한  시설 재 해 복 구 비  75J 7 7 천원 임.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 론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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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건 명 ; 지출결정일 지출결정 액 지출액 ! 잔 액  5 비 고
i !

교육감선거 관리경비 | • 0 !  9. 30.
i

21,957
i i

〇! 21,957 :
...... 1 !

태풍 재해복구비 씽3. 9. 30.
1

1 75,777 Q〇 ^ Q 9  : 영동학생 야영 장 
33 ’〇9。 : 태풍 피해복구비

계 97,734 42,뼈  55,549 !

〇 교 육 감  선거 관 리 경 바  납부

-  2003. 11월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선 거 를  위 한  충 청 북 도 선 거 관 리 위 원 희 의  선거 

관 리 경  비 납 부 요 청 에  의 거 당 초 예 산  190,541천 원 과  예 비 비  21,957천원 합계 

212,498천 원 을  충 청 북 도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에  납 부 함 .

-  충 청 북 도 션 거 관 리 위 원 회  선 거 경 비  집 행 결 과  23 ,510천 원 의  잔 액 이  발 생 하 여  

반 환 됨 에  따 라  예 비 비  지 출 액  21,957천 원이 집행 잔 액 으 로  불 용  처 리 됨 .

〇 태풍 재해복구비 지원

-  2003. 9. 1 2 . - 9 .  13일 기 간  중 태 풍 「매 미 」 에 의 한  집 중 호 우 로  자 연 재 해  

가 발 생 하 여  시설 피 해 를  입은 영 동 학 생 야 영 장 에  재 해 복 구 비 를  지 원 한  것 임 .

나. 종합의견
위 와  같이 심 사 한  내 용 을  종 합 해  보 면 ,

금 번  예 비 비 지 출  승 인 의  건은 적 정 하 게  처 리 되 았 다 고  판 단 됨 .

6. 심 사 결 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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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의안번호 제 168 - 3 호

의 결

년_ '월[ 우】XJL 넣己1 XZL

2004. 6. .
(제 1期 회 )

결의문 채택의 건

중학교 수준별 보충학습 학H 자율적 운영 촉구-

제 출 자 고 규 강  교 육 위 원 외  5 명

제 출 년 월 일 200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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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채택의 건

중학교 수준별 보중학습 학교 자율적 ^영 촉구~

발의년월일 •• 2004 5. 31.

발 의 자 : 고규강 교육위원외 5명

〇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〇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각급학교는 학교별 학교운영위원 
회를 두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 이 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 

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 

권을 보장하고 있어， '
교육의 수혜자가 교육을 능력에 따라 균등하고 그리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 기 위 하 여 ，지역별 

로 제 한 한 『중 학 교  수 준 별  보 중 학 습 』 운영을 학교장이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 영 되 도 록  족구하고자 함.

2. 제 안 사 유

〇 충청북도교 육 청 에 서 는  정부시책에 따라 2004 3. 3자로 공교육 정 

상화를 통한 r사 교 육 비 경 감 대 책  추 진 계 획 』 을 수립 시행하면서 

추진과제 중 하나인 수준별 보 충 학 습 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위원 

회 심의를 거쳐 학교별 실정과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
一 7 2j[J丄시，

2004. 5. 7 일자로 재차 시달된 『수 준 별  보 중 학 습  운 영 지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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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읍 * 면지역의 중학교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중 학 교 에 서 는  

수준별 보중학습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당초지침을 변경 한 것에 

대하여，

첫 째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 리 를  제한 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둘 째 ，교육기본법 제 13조제2항에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 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학 

교에서는 이를 존 중 하 여 야  한다고 되어 있고，초 • 중등교육법 제 

31조 제1항에 각급학교는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두어 학교운 

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 

음에도 집행청에서는 학부모 • 학생 • 학교운영위원 , 등 교육수혜 

자의 의견 수렴이 결여된 채 일부 지역학교에 대하여 학습권을 

제한한 것은 학교운영의 자 율 권  보장에 저촉된다고 보 며 ，

셋 째 ，당초 지침에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학교별 실정과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지역학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과 정 에 서 ，다시 읍 - 면지역의 

중학교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중 학교에서는 수준별 보충 학습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재차 시달한 것은 교육정책의 일관성 

과 신 뢰 성 을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됨 .

〇 따 라 서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 현 되 고 ， 학교운영의 자율권 보장을 위 하 여 ，지역별로 제한한 

『중 학 교  수 준 별  보 충 학 습 』 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희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청에 촉구 하고자 하는 

것임.

3. 결 의 문 (안 》: 붙 임 과  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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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  중 학 교  수 준 별  보 중 학 습  학 교  자 율 적  운 영  촉 구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 

되어 있고，각급학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 정 과  특 

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 

율권이 조 • 중등교육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층 청 북 도 교 육 청 에 서 는  정부시책에 따라 2004 3. 3 일자로 공교육 정상 

화를 통한 r사 교 육 비 경 감 대 책  주 진 계 획 』 을 수립 시행 하 면 서 ，주진과 

제 중 하나인 수준별 보충학 습 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위원회 심의를 거 

쳐 학교별 실정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 으 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시달
''끊"

2004. 5. 7 일자로 재차 시 달 된 『수 준 별  보 중 학 습  운 영 지 점 』 에서는 

읍 • 면지역의 중학교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중학교에서는 수준별 보중 

학습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당조지짐을 변경한 것은,

첫 째 , 헌법 제31조 제1항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 리 를  제한 한 것이라고 생 각되며，

둘 째 , 교육기본법 제 13조 제 2항에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학 

교에서는 이를 존 중 하 여 야  한다고 되어 있고，초 • 중등교육법 제 

31조 제1항에 각급학교는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두어 학교운 

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 

음에도 집행정에서는 학부모 * 학생 • 학교운영위원 . 등 교육수혜 

자의 의견 수렴이 결여된 채 일부 지역학교에 대하여 학습권을 

제한한 것은 학교운영의 자 율 권  보장에 저촉된다고 보 며 ，



셋 째 ，당초 지침에 수준별 보중학습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학교별 실정과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지역학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과 정에서，다시 읍 • 면지역의 

중학교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중학교에서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 

시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재차 시달한 것은 교육정잭의 일 관 성 과  

신 뢰 성 을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됨 .

〇 따라서，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 리 가  

실 현 되 고 ，학교운영의 자 율 권 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 음 과  같이 결의 한다 .

1.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2004. 5. 7일자 시 달 된 『수준별  보충 학 습  운영지 

침』 중 지역별로  제한한  금지부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1.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에 규정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 

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권 보장을 촉구 한다.

1.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해소 및 교육정책의 신뢰성 회복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부형 - 학생 •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 

수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0 0 4 년  6 월  1 0 일

충청 북도교육위 원 회

의 장  이 상 일 ，부 의 장  고 규 강 ，교 육 위 원  김 남 훈 , 성 영 용 ，송 대 헌 ， 이 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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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8일 (화요일》 11시 23분

議 事  B  程  (제 168회 임시회 제1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U 시 23분 개 회 》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차 에 산 • 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19조로 준용 

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 

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1. 위 원 장 선 출 의 건  

⑩ 위 원 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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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토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두보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⑩ 김남룬 위원 

성영용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성영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⑩ 위원장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위원장으로 쁨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 

니다.

이 번에 2003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세 입 • 세출결산숭인의건과 예비비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히 소위원회에서 검토해 

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 

습니다.

[제168회-제1차 예 • 결산소위원회]

2. 간사선출의건

m 시 25분》

醫 위원장 성영용

의사일정 저|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 

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두보자률 주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김남뿐 위원 

송대헌 위원님 주천합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대헌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대헌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⑩ 간사 송대헌

성영용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소위원회 

될■동이 원활히 주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 시 26분)

⑩ 위원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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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상정합니다 .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 

토록 하겠습니다 .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본 소위왼회의 % 동은 오들과 내일 2 

일 간으로 하여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 

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에 비 비 지 출 승 인  

의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 

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 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 포 합 니 다 。

► 참 조 : 의 사 일 정 안 《별첨 1》

(골에 실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 

월 9일 11시 저12차 소위원회에서 2003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세업 * 세출결 산 

승인의 건과 2003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계에비 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세부심 

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 1차 에 산 • 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 감사합니다 .

(11 시 期 분  산 회 )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송대헌,

위 원 고규강, 김남룬, 이기수, 진옥경 .

0 졸석공무원 : 3명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졌 부 록

-  예산 • 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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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燃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2 號

豫 算  • 決 算 小 委 1 會

忠淸北道敎育委I 會 議事局

2004년 6월 9일 (수요일) 11시 00분

議 事 日 程  (제 1S8회 임시회 제2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 건

2.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매 비 비지 출승인의 건

■ 議된 案件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업 • 세출결산승인의 건 

2.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개0， | 비지출승인의 건

(11 시 00분 개회》

•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오므로 제2차 에산• 결산소 

위원회 게회#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세입 • 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충 

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붙숭인의건 

에 대한 세부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개세 

입 •세 출 결 산 승 인 의 건  

2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예 

비비지출승인의건 

⑩ 위원장 성영용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

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복도교육비톡 

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 합 

니다.

먼저 학교운영지 원과장으로부터 보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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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 원과장님 설 명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S  

학교운영 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충청복도교육비 

특별회계 세 입 • 세출결 산에 대 한 개요를 

말씀드 리 겠습니 다.

나누어 드린 2003회계년도 결산개요 작 

은 소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편의상 금액단위를 100만원으로 말씀드 

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〇〇만원 미만은 절 

사해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 

리겠습니다.

細 참 조 : 2003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개요(별책 U

이상으로 2003희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 및 에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 

니다.

질의 • 답변은 위원님 좌석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주요사항 

에 대히}서는 해당국장님이 실무적인 사항 

은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옥경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이제까지 한번도 역순으로 한 

일이 없는데 오놀 이례적으로 저를 지명 

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전에도 역순으토도 하고 그랬어요.

⑩ 진옥경 위원

그렇게 하셨어도 원칙이 없습니다. 저 

한테 그 원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위원장의 직진으로 애기드리는 겁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것은 직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간의 형평성이나 감사나 이런 것들의 위 

원장이나 감사의 어떤 순서도 저희들이 

도표토 .. . . . . .  ,

⑩ 위원장 성영용 

준비가 덜 됐습니까, 그럼.

⑩ 진옥경 위원 

아니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서에 관해서 위원장님께 

원칙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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藝 위원장 성영용

준 비 가  안됐으면 뒤 토  하 고 요 .

⑩ 진옥경 위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1？} 지금 이 부 

분에서 직권이 아니라 저를 납득을 시켜 

주십시오.

제가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까지 언제 

나 위원 순서대로 하셨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이의제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의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이제까지 그냥 

참고 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의 역순이 있었을 따름 

이고 한번 그랬습니다. 그 것 도  2002년도 

청주시교육청인가 감사 때 제가 그런 것 

으로 알고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데 

갑자기 이 렇게 하시는 이유를 .. . . . .

⑩ 위원장 성영용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⑩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 세i  결산개요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세입 • 세틀 결산개요 

10페이지에 세출예산 이월액 부분에서 질

의 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은 시기가 언제고 3회 

추가경정예산 시기는 언제입니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S  

학교운영 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2회 추경은 2003년도 10월 24일이 되겠 

고 3회 추경은 2003년도 12월 22일입니 

다.

⑩ 이기수 위원

보면 추가경정에산안에서 편성한 예산 

들이 대개 하나도 사용 못하고서 다 명시 

이월 내지 사고이월된 것을 볼 수 있습니 

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용하지도 않을 예 

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에산을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m 

학교운영 지원과장 조계 환입니다.

통상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모든 

사업집행에 원활을 기하고 불용액 내지는 

이월발생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 

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와 시 • 도의 예산편성개요 

를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재원에는 전년도 8월이나 1  

월경에 국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규모를 배정한 다음에 세수와 기타 재원 

규모가 확정되면은 다음연도 초 내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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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추경에 확정하게 되며 대체로 약간씩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또한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주정할 수 없기 때 

문에 미리 당초에산에 실사업들 편성하기 

가 어려운 그런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회 내지 2회 추경은 통상적 국 

고의 교부금하고 순세계잉여가 확정되는 

5월경에 총 규모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사업읊 당초에산에 모두 반 

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이기수 위원 

1회 추경은 언제쯤이시죠.

⑩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조계환 

작년도 5질 29일입니다.

⑩ 이기수 위원

음성대소초등학교 교사증축은 1회 추경 

에 세폈는데 지출이 안된 걸로 되어 있습 

니다.

그건 5월 달에 추경에 반영한 것을 지 

출을 못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1 

회 추경이 5월 달인데, 대소초등학교요.

⑩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조계환 

계약이 이루어져서 지출만 안했지만 원 

인행위는 다 마쳤습니다, 원인행위는.

⑩ 이기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을 한 겁니까?

추경에서 된 것을 집행을 못한 것 아닙 

니까? 집행을 안했지 않습니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완 

계약행위는 이루어지고 년도말에 에산 

집행만 안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안된 상 

태이기 때문에 

⑩ 이기수 위원

그러면 공사는 진행됐는데 그것만 지출 

이 안됐다는 에기죠.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 그렇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래서 이게 들론 불용액이 덜 생기게 

끔 하려면 추경할 경우에 여러 가지 집행 

공사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 

해야만 불용액이 덜생기지 이걸 잘못 추 

정함으로써 불용액이 8. 몇%로 해서 금년

에는 어떻습니까? 금년에도 5.4%.........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S  
예. 2002회계년도는 8.0•였 고  금년도 

에는 약간 줄어들어사 5.4%로 줄었습니 

다.

⑩ 이기수 위원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이월액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걸 합리적인 예산편성읊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잘 추정을 해야 

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 

니다.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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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잘 알겠습니다.

醫 이기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핍니까 페이지 9 

페이지에 전용관계 목은 임의로 의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할 수 있는 겁니 

까? 전용관계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

목과 목까지는 교육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요것은 에산총칙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 

은 사항입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예산서상으로 총칙에.........  •

⑩ 이기수 위원

에산서상으로써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 

은 사항입니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총칙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

⑩ 이기수 위원 

목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s  

예  맞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전용이 아니고 예산총 

칙상에 제6조제2항에 보 면 은 ......

⑩ 기픽관리국장 전찬구 

개별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 아

니고 목간 전용은 교육감님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총칙으로 다 가  교육위원 님 들 한 테  승 

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

•  이기수 위원 

아니 승인을 어디다 받아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이나 어느 에산 속 

에 목의 전용이라는 표시가 분명히 있느 

냐는 얘기지， 만약 장 • 관 • 항 • 목 중에 

서 우리가 핍니까 집행의 최고책임자가 

전용할 수 있는 그것이……  .

⑩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산총칙 6조에 보면은 ‘지방재정법시 

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비록의 

에산은 타 비목에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목 상호간의 전용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서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은 목간전용을 할 

수 있도록 이 렇 게 ..,...

⑩ 이기수 위원

근데 이거는 봉급, 상여금 그 안에 포 

함되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그거는 전용 

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말입니다. 관서운영비하고 민간경 

상이전비 해서 이걸 전용한 얘기인데 됩 

니까 지방교육재정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 

지 않는 부분을 전용한 에기 아닙니까? 

이건

⑩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기 획 관리 과장 백 남편 입 니 다.

[제168회-제2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一 63 一



[제168회-제2차 예 - 결 산 소위원회]

전용의 문제는 법정과목이 있고요. 그 

항 이상의 그 다음에 세항 이하의 행정과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전용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목간의 전용 

은 행정과■목상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 

이 되어 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의회승인 사항이냐 아

니면 승인을 받지 않고 한 그런.........

⑩ 예산담당 음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산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에산의 전용은 원칙은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경직되 

게 에산을 운영하면 곤란하니까 그 이외 

의 재량성을 부여한 것이 지방재정법에서 

전용이나 이용에 따른 제도롤 만들었는데 

다만 전용은 세항 내의 행정괴•목은 전용 

을 하되 시설비나 인건비는 다른 데로 못 

주고 나머지는 전응해서 운영을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에산이라고 했을 때 승 

인사항이 세입 • 세출에산만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에산서 앞 페이지에 나와 있 

는 예산총칙까지률 숭인해 주는 걸토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내용에 포팔적으로 왜냐하 

면 미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총칙내용에

다가 이러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전용 

을 할 수 있다라고 총칙에 규정을 하고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목의 전용은 이건 교 

육위원회 승인 안받고도 할 수 있다는 얘 

기죠?

⑩ 예산담당 음영호

포팔적으로 에산총칙에 포팔적으로 승 

인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 

고 에산운영을 융통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법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의회승인은 미학정 부분이기 때문 

에 총칙에서 할 수 있다라고만 사전에 승 

인을 받고 운영상 문제가 나올 _
匕

⑩ 이기수 위원

그래서 이건 사실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에 

대한 전용문제는 되도록 안하는 게, 이게 

어떤 경우는 뭐냐하면 재량을 주는 부분 

도 있다고 하겠지만 남용될 수 있는 소지 

도 있는 겁니다. 전용말입니다. 그건 어 

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

⑩ 예산담당 음영호 

당초의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했다면 모 

르는데 사업계획 자체를 만들 때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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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시기를 어디에 

서 결정할 것이냐 또 사업을 어디에서 주 

관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 

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무 포괄적인 부분이고 님■용할 수 있는 부 

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도 행정처 

리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최소한 줄여가 

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앞으로 이런 전용은 되도록 하지 않도 

록 하는 것이 목적이 서게공 해서 그런 

모든 예산은 말입니다. 구체적인 교육위 

원회의 승인을 받게공 된 사항이기 때문 

어1 요건 앞으로 특별히 전용에 대한 부분 

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 

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질의 드리 

겠습니다. 12페이지률 봐주시기 바람니 

다.

예비비가 100%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에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비비 

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에산에서 그럼 

으로써 그것이 불 •액 으 로  님•으므로 해서 

전체의 불용액이 커지는데 그렇지 않습니 

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〇(取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

학교운영 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예비비는 그 성격상 전액이 불용액으로

해서 이월처리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03회계년도의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관련 경비부담금과 그 다음에 

영동에 리！중 매 미 인 한  수해피해 그 두 

건을 지출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성격상 

전액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작년 

도 2003년도 규모는 1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면서 

다음 재원학보를 위해 또 사업계획을 수 

립해서 에비비에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밖 

에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과장님 전체 에산의 몇%를 예비비로 편 

성하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

2002년도 회계에는 0.5%이상 확보하도 

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2003년도에는 자체 실정화 하도록 이렇 

게 제도가 바위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에산편성지침에 총 예산의 0.5%를 에비

비로 편성해야 된다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2002회계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건 

제가 답 변 드 리 기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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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 이기수 위원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해 

보세요.

■  예산담당 음영호 

에산담당 음영호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과거에 재정수요가 불투 

명하고 이런데에 대한 에산 규모의 0.5% 

리'든지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없어졌죠.

⑩ 예산담당 음영호 

실정에 따라서 계상하고 있는 중입니 

다.

⑩ 이기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장님 답변하듯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측이 어려워질 때 

는 예비비에다가 왕창 집어넣어 듬고서 

적정한 때 그때 그때의 항목에 따라서 쓰 

게몹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점차적 

으로 구체화럼으로써 말입니다. 그럴 필 

요까지 없이 에비비를 의무적으로 총예산 

에 몇% 세워야 된다 이런 지침이 없단 얘 

기에요.

그러면 이럴 때 에비비가 과다하게 세 

워 갖고서 전체 예산에 불용액을 많이 남 

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에산 

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쪽 배분하고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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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대한 예비비편성을 말입니다. 적게 

힘•으로써 전체 불용액을 줄여나갈 수 있 

고 이게 100% 보면 얼마의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에비비 이월된 

게 얼마입니까? 160억이라는 과대한 예산 

읊 사장한다는 에기토도 볼 수 있는 얘거 

•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의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예비비를 

대폭으로 축소해 갖고서 뭡니까 이월금이 

적어지게공 이런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겁 

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이월금이 많다는 얘기 

는 예산을 잘못 편성해 갖고 에산을 사장 

했다는 결과하고 똑같은 에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추정해 갖고서 예비 

비롤 적게 편성해서 어느 목적에 에산을 

편성해서 그걸 효율적으要 예산을 관리해 

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 

니다.

⑩ 기팩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당한 말씀이 

시구요. 다만 그게 에비비가 사장되는 것 

은 한해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다음연도에 가면 그 예비비는 

또 사용을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대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결국 161 

억 이라는 걸 예비비롤 거의 정확하게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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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운다고 그러면 당해연도에 한해서는 

그거를 쏠 수 있는 효과는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부터는 예비비를 

안해 놓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 효과는 아 

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⑩ 이기수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워냐 하면 그렇게 에산 

을 160억이라•는 에신;을 묶어 놨다가 그대 

로 넘어가느니 보다는 그걸 적정한 부분 

에서 에산읊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⑩ 예산담당 음영호

예산담당 음영호입니다. 보충설명 드리 

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특별교부금을 12월달에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에 

산에 계상을 할 수가 없고 의회가 안열렸 

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바로 그냥 의회승 

인 간주 처리 부분이라고 해서 3-1 회를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계상을 할 수 없기 때문 

에 160억 중에 50억은 특별교부금으로 저 

희들한테 왔는데 의회승인읊 받을 수 없 

어서 에비비에 넣은 것이고 나머지 110억 

이 순수한 예비비였습니다.

근데 다만 1〇〇억 이상 정도는 저희들이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기 때 

문에 그거는 항상 유보하지 않고는 예산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

다.

響 이기수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지 

가지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갖고 이월시키는 것이겠고 

사고이월은 그냥 의회승인 없이 이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명시이월은 한번 이월하고서 두 

번 이상 못하죠. 그거는 그렇죠. 명시이 

월은 두 번까지 가능하죠. 사고이월 
은.........

⑩ 예산담당 음영호 

에산담당 음영호입니다.

명시이질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업착수 

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다음연도에 

쓰기 위해서 썼는테，그 명시이월된 사업 

비를 익년도에 다시 사고이질이 가능하고 

요.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서 

사고이월시키고 익년도에 사업이 완료되 

어야 됩니다. .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약간의 유예가 됩 

니다. 어떻게 보면 당해연도에도 집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엔 명시이월로써 현액을 

관리해 주고 거기서 채무확정이 되고 채 

진이행이 안됐을 때 다시 사고이월로 넘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제도입니다.

⑩ 이기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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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사고이월을 의회승인 받아 갖고 

명시이월 쪽으토 전환시켜 갖고 사고이질 

을 줄이고 명시이월을 늘여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교육위원회 승인 받아 그것 

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 

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⑩ 에산담당 음영호

저희들이 당초에 에산읊 계상할 때 절 

대 공기 자체가 당해연도에 맞칠 수가 없 

다고 판단됐읊 때에는 사전에 에산과 같 

이 명시이월로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사고이질이 저희들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수용시설입니다. 좀 무리를 해서라도 당 

해연도에 마치고 그리고서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이행이 안되고 

그래서 사고이월시키는 겁니다.

다만, 사고이월 부분도 명시이월시켜 

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토 수용시 

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마치 

려고 하다 보니까 채무확정이 되고 난 다 

음에는 명시이월을 못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채무확정은 전부 됐 

는데 책무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액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습 

니다.

⑩ 이기수 위원

다음 질의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람니 

다. 재산매각수입 예산편성 부적정 지금 

우리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공인 

회계사, 도의원 해 갖고서 지금 보면 한 

열 분 가까이가 아마 이것을 상당한 기간 

검토해 갖고서 이 의견서를 낸 걸로 본 

위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결산검사서를 받 

은지가 며칠 안되고 해 갖고서 구체적으 

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중 

에서 말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세입에산편 

성에 부적정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 

니다.

그래서 조치의건을 보면 에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에측 가능한 모든 수업을 세 

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징수결정 

액은 회계연도 내에 정수하여 세입결산에 

차질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에기인데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지 

적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시에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에서 1억 몇 천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예산으로써 지원된 것을 에산총계에 

수입으로 잡지도 않고 그냥 전부 지역교 

육청에 떡떼어 주둣이 떼어줘 갖고 그게 

그냥 분배된 적이 있어 갖고 제가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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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이 없이 총계예산주의원칙에 의해 

갖고서 모든 수입은 전부 세입예산으로 

잡고 그 다음 세출예산으로써 우리가 그 

것을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 

기 재산매각수입의 예산편성관계도 이건 

총계수입으로 잡지 않은 것 같은 지적사 

항으로 본 위원은 봤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봐주세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완

학교운영 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요 내용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정분교의 비림원이 있습니다. 그게 작 

년 12월 23일날 계약이 체결된 건데 추경 

편성 전후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 

산에 못했고, 우선 4억 5,600만원이 지난 

5월 14날 전액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희망자의 재력문제 때문에 연도 내 

에 그 돈을 계약이 12월 23일날 되어 있 

고 연도 내에 받기는 어렵다는 그런 물리 

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판단해서 교육비 

특별회계에산에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수납이 되어 있기 때문 

에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에산 

총계주의원직을 고수해서 투명성을 효율 

성을 기하라는 지적 사실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요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체결이 2003년도 12월 23일날

이루어졌기 때 문 에  세 입 예 산 에  반영하기 

가 어 려 됐 다 는  점을 이해해 주 시 면  고맙 

겠 습 니 다 .

⑩ 이기수 위원

2003년도 12월 달 에  계 약 이  체 결  됐습니 

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여). 그렇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러면 대금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어있 

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완 

계약체결일로 60일 이내에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⑯ 이기수 위원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S  

계약 체결일토부터 60일 

⑩ 이기수 위원

60일 내면 12월 23일날 계약은 체결되 

어 있고 그 다음에 60일 내면 1월달에 받 

게듬 되어 있는 얘기입니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2 

월 한 말쯤 됩니다. 그래서 60일이 경과 

해서 보은교육청의 관계자가 와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해지를 해야 되느 

냐, 또 이 사람이 지금 재력문제가 본인 

수중에 없고 제3자의 자금을 같이 보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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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해당관리과장에게 이게 계약능력과 또 의 

지를 판단한 두에 계약헤지 여부를 결정 

해다오 이렇게 주문을 했고, 그래 종합적 

으토 판단한 결과 가까운 시일내에 납부 

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계약해지 조치 

를 안하고 지체상금을 계속 부과해 가면 

서 본인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4 

억 5,600만원을 지난 5월 14일날 전액 납 

부되 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려면 2003 

년도 추가경정예산이나 어떤 쪽에 세입으 

로 잡았다가 그놈이 이월되어야만 정상적 

으로 처리되는 에기죠.

⑩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조 계 S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3회 추경 

이 2003년도 12월 22일날 되어 있는데 추 

경확정된 다음날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22일날 추경에산이 확정됐고 

⑩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조 계 S  

23일 다음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4억 몇천은 2004년도 본 

예산에 편성은 됐습니까?

⑩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조 계 s  

본에산에도 편성할 수 없는 것이 2004

년도 본예산도 교육위원회는 1〇월 도의회 

는 12월에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에산편성이 잘 

못된 얘기죠.

지금 늦게 했다 하더라도 어느 쪽에다 

가 넣어야 되는데 4억 몇천이라는 세입은 

말입니다. 수입을 잡힐 수 있는 예산이 

2003년에도 안잡히고 2004년 본예산에도 

지금 안들어 왔는데 4억 몇천이라는 돈은 

5질 며칠날 받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항목에 어디에 있는 돈입니까? 이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완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하는 전체적인 그 

런 뜻은 충분히 이해률 하고 공김■을 합니 

다，

다만, 풀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은 2004회계년도의 예산편성도 역시 8월， 

9월서부터 해서 최종 12월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를 계약행위가 이루어 

지기 전에 미리 추정해서 계약금액도 확 

정되지 않은 상 태 이 고 ......

■  이기수 위원

아니 계약금은 처음에 12월 20며칠

닐、.........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

계약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계약을 한다면 계약금액이라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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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1 니까 거기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이 세입으토 잡을 수 있는 금액아니

요.

그러니까 지금 에기는 성의만 있으시다 

든지 하면 대금 납부가 언제됐다고 그래 

요. 5월 며칠이에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5월 1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5월 14일이라든지 하면 그 전에 거기에 

대한 몇 달이 걸리는 얘기인데 그쪽에서 

계약해지를 할 것이냐 또 대금납부할 가 

능성이 있을 것인가롤 티•진해서 양쪽에 

어떤 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 얘기지, 지 

금 4억 몇천이라는 든은 주가경정에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는 어디 나온 근원도 없 

는 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얘기 아니에 

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 

게 생각해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S  

2004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재차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본 

에산도 2003년도 8월, 9월에 해서 교육위 

원회 상정시기가 10월입니다. 그러면 1〇 

월 이투에 12월 23일날 최종액이 확정된 

것은 도의회를 의피합니다. 도의회에서 

12월 23일날 의결됐는데 그 다음날 요것 

이 계약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 기간 중에 되어 있다면 교육위원회에 

우리 수정예산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 

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이미 교육위 

원회 의결이 12질 중에 다 붙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의결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점 

입니다.

⑩ 이기수 위원

과장님 1회 추가경정예산을 우리가 먼 

저 통과가 됐지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e  
에. 5월에 했습니다. 거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거기에는 반영되어 있어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완 

울론 그렇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러고서 계약일자하고 말입니다. 대금 

들어온 날짜를 한번 서류를 저한테 줘 보 

세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s  
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ᅳ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⑩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⑯ 위원장 성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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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송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⑩ 간사 송대헌

송대현 교육위원입니다 .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이 자리에서 

우리 관계관님들하고 논의하는 뜻은 법적 

으토 하도록 제도적인 문제도 하나 있지 

만, 우리 지나간 부분 이미 붙난 부분이 

지만 이걸 통해서 앞으로 2004년이나 

2005년도 에산집행에 있어서 또 예산수립 

에 있어서 그와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논의를 하는데, 지금 

방금 이기수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느김은 

어떻게 해도 이 자리를 면해 보 고자 하는 

그런 감을 답변에서 느겁니다 .

잘못된 지적, 부당하다고 지적된 부분 

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어떻다 시기적으 

로 어 떻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인정 

하면서 어떻게 차후부터 개선책을 논의하 

는 이런 답변태도가 아니고, 어떻게 이 

자 리 만  면해 볼까 하는 그런 답변태도로 

써는 우리가 이걸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 

각합니다, 본 위원은 .

우리가 여기서 어떤 책임읊 추궁하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2004년이나 2005년도 

에 우리가 다가올 에산을 집행하면서 지 

나간 부분의 잘못된 부 분은 같이 인정하

고 개선책이 뭐냐 이렇게 찾아야 할 부분 

들을, 그저 이 자리만 모면하고자 답변을 

중 구남방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저 사 

람이 일어났다가 답변타!도도 준비도 안되 

어 있어요 .

그 리 고  또 각자 말이 다릅니다 . A라는 

사람 다르고 B라는 사람이 다르고 C라는 

사람이 달라요 . 우리 이런 집행청의 답변 

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솔직하게 여기 부당하게 되어 있다면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그 내에서 우리가 

서로 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런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얘기는 좀습니다 . 그 러나 전 

부 다 울리적으로 안된다 추경에 기한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자고 듣자고 

우 리가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거든 

요.

■  으로의 어떻게 이런 부분이 있읊 적 

에 대처 할 것인가 하는 것 목 간  전용길 

은 문제 아까 당연히 하면 안되죠 . 아무 

리 총팔에산에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허락을 했다고 하더라 도  목 간  전 

용은 불요불 급 할  때 하는 것이지 그걸 인 

정하고 나서 전혀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의회통 과 를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

그 러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이런 답변의 자세가 아니고 전 부  시기적 

으로 불 가 능 하 고  에산이 언제 오 고  에비 

비도 그렇습니다 . 예비비도 160억이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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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나중에 두|늦 

게 50억이라든가 60억이 찌늦게 12월 연 

말에 왔다는 게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그 

런 부분에서 전 답변은 160억이 전부 다 

에비비토 쓴 것처럼 답변하고 마지막에 

가서 12월에 넘어왔다는 것이 뒤늦게 나 

오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자세들이 

우선 답변을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토 2004년이나 2005 

년도에 새로 예산을 집행했을 적에 그걸 

거울삼아서 그런 일을 반복하지 밀•자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 _서  그 점을 먼저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원론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이기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 

셨는데 우선 결산검사의견서에 25쪽 보면 

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예산운영의 

부당한 처분 사고이월 73건, 명시이질 7 0  

건 거기 설명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페이 

지 27쪽에 본 사안은 2002회계년도에 지 

적되어 미시정된 사안이라고 적시한 부분 

입니다. 근데 2002년에 적시하면서 2003 

년도에도 부당하다 이거에요.

이게 2002년 때도 들은 기억나는데 본 

청에 입장에서는 집행청에서는 부당하지 

않은 것처럼 들은 기억도 나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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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이 지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우리 집행청의 생각은 부당한 생 

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의 

견이 있으면 더 추가를 국장님이 해 주시 

던지 누가 한번 해 주세요.

⑩ 기!{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요건 양비 

론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의회에서 보면 

은 절차도 중요하고 합법성을 강조하게 

되고 또 감사원 같은데서는 합목적성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김•사왼 같은데는 사고이월토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에산절약차 

원에서 그렇고， 또 사고이월을 시켜야지 

공기도 단측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의 양비 

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곧이 저는 여 

기서 이걸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우리 집행청에서 

적절히 판단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시킬 

건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해야 될 것은 

명시이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⑩ 간사 송대헌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아마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었는데요.

이게 2004년도 결산검사에서 또 같은 

지적이 나올 거라고요, 도의회에서 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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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2002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2003년도 

에도 부당하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2004 

년도 곁산검사에서 또 명시이질과 사고이 

월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해 가지고 또 

나온다고 할 때에는 언제까지 우리가 결 

산검사의건서에 되풀이해서 나갈 것이냐 

이거에요. 원가는 종지부를 하나 찍고 넘 

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 

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해석상에 우리가 공감할 

수 없다 근데 감사하는 결산감사입장에서 

는 아니다 말이에요. 해석은 이렇게 하고 

서 이건 부당하다 70몇 건이 부당하다 이 

런 부분을 금년에는 의회하고 관계법률가 

하고 해서 내년도 우리 결산검사 때는 이 

부분이 재론이 되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 

고 나가는데 국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⑩ 기러관리국장 전찬구

알겠습니다.

⑩ 간사 송대헌

두 번째, 같은 맥락업니다마는 페이지 

29쪽도 마찬가지에요. 29쪽에 각종 체육 

대회 출전경비 및 경기운영단체 지원경비 

집행의 부적정, 우리 예산은 민간경상이 

전비에 세웠는데 그게 부적정하고 교육청 

에 기본운영 업무주진비에 세우는 에산과' 

목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그

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 사안은 2001년회계년도, 

2002년회계년도에 지적되어 미시정된 사 

항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위 

와 같이 맥락이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결 

산감사 아무리 지적해도 안고치는 것처럼 

너희들은 결산감사에서 지적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 

들의 지적이 부당하게 해석을 해서 지적 

한 것이냐 이것의 관계관의 내용을 의견 

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⑩ 기픽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결산검사위원님들 의건에 저는 

동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득도 많이 

했는데 설득이 제대로 안됐던 부분은 저 

희들이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걸 

업무추진비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냐 엄격하게 보면 이건 민간인에 대한 경 

상보조도 맞습니다.

사실은 돈이 많아서 많이 주면은 그 분 

들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맞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중에서 돈이 없으니까 

5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추진비 성격으토 해서 그렇게 

적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애기를 하는 

겁니다.

각종 체육회 단체에 필요한 돈이 L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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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있는데 우리가 1,000만원 다 주면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아마 그 분 

들도 이렇게 업무추진비적 성격이 아니라 

고 할겁니다.

그 중에서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길을 

만든다든지 할 때 한 50만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건 다른 업 

무추진비 성격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매 

년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적은 해 가시고 그렇게 했는 

데 다음해 결산감사가 오시고 나면 정확 

하게 그거를 저희들하고 사전에라도 토론 

을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⑩ 간사 송대헌

좀습니다.

국장님 의지 그대로 관철해 주세요. 이 

거 종지부 찍읍시다.

하나만 더 하고서 제 말씀 그치겠습니 

다.

36쪽에 회계관리법규 미준수 해서 첫 

째, 공무왼보수 과•다 지급 회수 청주여중 

외 66건하고 둘째, 충북여중 교사중축공 

사 의 14건 공사대금 과다 지급 내역이 2 

건에 대한 내역만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인지.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판

학교운영 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그 내역은 1억 2,800만원에 대한 내용 

은 주로 감사결과 회수금 변상금의 내용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의 지적한 취지는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사전 교육이나 연수를 충 

분히 했으면 이렇게 위약금 내지 회수금 

변상금이 덜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전 이런 변상금 나오는 것을 사전에 최 

선을 다하라 그런 취지에서 이걸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나타난 그런 내용들 

이 주로 지적이 됐습니다.

⑩ 간사 송대헌

그런데 공무원보수 과다지급은 왜 생기 

나요? 그 부분 66건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e

주로 가족수당에 지급하는데 지급사유 

의 소멸직위 요런 것을 간과해서 계속 렸 

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부분에 대

해서는.........

•  간사 송대헌

아무나 말씀하세요,

공무왼보수가 과•다지급 된다고 하는 건 

어려운 일 같은데 그것이 한 건이 아니라 

66건이 되거든요. 주로 어떤 부류의 성격 

이 속하는지 본인은 '■라서 묻는 겁니다.

⑩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 환입니다.

대략적으로 공무■린보수에 대해서 지적 

되는 사항은 지금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애 

기한 대로다가 가족간에 부양가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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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출생에 관계되는 것은 본인이 신고를 

그때 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신고률 봉급 

담당자한테 즉시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후에 그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 

다. 거기서 가족수당 관계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⑩ 간사 송대헌

과다지급이 되나요? 그럼 신고 안하면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e  

그렇죠.

예를 돌어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 

는데 부모님 수당을 타고 있는데 3월 달 

에 돌아가셨는데 신고를 안하고 그러면 

연말까지 계속 지급이 됩니다.

⑩ 간사 송대헌 

계속 지급이 된다. 과•다지급 

너!.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송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 후나시간 정도가 경과 되었습 

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C11 시 57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⑩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진옥경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響 진옥경 위원

그런데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하시는 겁 

니까?

⑩ 위원장 성영용

이쪽 먼저하고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⑩ 진옥경 위원 

참 무원칙합니다.

저는 누가 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순서 

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 

입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아니 역순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⑩ 진옥경 위원 

아니 역순도 이 번 에 ....., .

⑩ 위원장 성영용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⑩ 진옥경 위원

아니 저를 납득시켜 주시면 합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납득을 어떻게 시컵니까?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그 순서률 이쪽 저쪽으로 나 

누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안하시는 겁니까? 그럼 질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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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진옥경 위원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저는 떤 나중으토 하겠습니다. 지금 역 

순으로

⑩ 위원장 성영용 

희의 署 난  뒤에 하시겠습니까?

⑩ 진옥경 위원

맨 나중으토 하시고 제가 맨 마지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기수 위원 

부터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송 

위원님이 하셨으면 역순으로 가면 김남훈 

위원님이 그 다음이시고 고규강 위원님, 

제가 마지막이죠.

⑩ 위원장 성영용

그렇게 하시면은 다음에 위원장이 되셔 

서 마음대로 하세요.

⑩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도 원칙은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⑩ 위원장 성영용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것만 말씀 

해 주세요.

⑯ 진옥경 위원 

오늘 할겁니다.

醫 위원장 성영용 

할 거에요?

⑩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겠습니 

다, 저는.

⑩ 위원장 성영용 

지금 하세요.

•  진옥경 위원

왜 그러는지를 납득을 시켜 주십시오.

⑩ 위원장 성영용

아니 역순으로 해서 하는데 본인이 안 

한다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줄 알고 나 

는 지금 에기 드리는 거예요.

⑩ 진옥경 위원

아니 역순으로 하시겠다는 것이 이제까 

지 핑장히 예외적인 단 한 건에만 역순이 

적용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 

어】 이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려 주시면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⑩ 위원장 성영용 

아니 역순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것만 말 # 

해 주세요.

⑩ 진옥경 위원 

역순으로 하는 이유가 핍니까?

오늘만 유독 역순으로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⑩ 위원장 성영용 

제 의사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것을 도민들이 이해할까요?

⑩ 위원장 성영용

도민까지 여기에 도민이 왜 들어갑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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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진옥경 위원響 진옥경 위원

이것이 도민들에 직접 관련된 교육예산 

을 지금 결산하는 자리 아닙니까?

⑩ 위원장 성영용

예산•결산의견을 말씀하시고 질의해서 

이것을 승인할 건가 안할 건가만 말씀하 

시면 되요.

여기에 도민이 왜 들어가요. 그래 질의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그것만 말 

씀해 주세요.

⑩ 진옥경 위원

아니 순서를 정하고 이 제반의 위원회 

롤 운영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의 특진이지 

만, 그렇지만 거기에 위원이 그것에 대해 

서 납득할 수 없는 절차라는 것을 제기했 

을 때는 그것을 납득시켜주실 의무도 있 

는 것입니다.

역순이라는 것이 이제끼•지 언제 적용됐 

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일단.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충청북 

도 저|4대 교육위원회에서 역순질의가 몇 

차례 있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었는 

지 저한테 일단 말씀해 주시고, 오늘 와 

서 이제까지 내내 이렇게 하시다가 다시 

역순으로 들아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⑯ 위원장 성영용

위원장 직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

로

직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게 으 ᅳ

ᄂ 見一  •

⑩ 위원장 성영용

아니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질의롤 

오들하고자 하는 거니까 

⑩ 진옥경 위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를 제외하고 이기수 위원부터 

역순으로 가시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엿장수 마음대로 하 

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⑩ 위원장 성영용 

누가 엿장수 마음대로 합니까?

⑩ 진옥경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직 

된이라니 직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 

시는 겁니까? 지금 

⑩ 위원장 성영용 

위원장 뭐하러 뽑아 놨습니까?

⑩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저한테 납득 

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⑩ 위원장 성영용

뭐 납득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요. 이게 

⑩ 진옥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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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역순으토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단 한 건이라고 말씀드렸죠.

•  위원장 성영용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것만 말씀 

해 주세요.

•  진옥경 위원

그거는 제가 맨 나중에 한다고 말씀드 

렸습니다.

⑩ 김남룬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시죠.

⑩ 진옥경 위원

제가 준비 안돼서 이렇게 제가 역순을 

이의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사고의식 좀 똑바로 가지십시오.

⑩ 진옥경 위원

똑바로 가진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지 

금 똑바로 하십시오.

⑩ 위원장 성영용 

가만히 계세요.

⑩ .진옥경 위원

직진이라뇨. 그게 무슨 직된입니까? 그 

것은 마음대로 입니다. 아무런 원칙이 없 

는 것이죠.

지금 소위원희 운영을 이제까지 역순으 

로 한 일이 단 몇 차례밖에 없고 그것도 

위원들 간에 합의 하에서 그것이 역순이 

이루어진 것은 있지만 아무런 합의도 없 

이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

해서 저를 납득시켜 보세요.

도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이야 

기하실 것 같아요. 똑바로 하세요. 위원 

장님

⑩ 위원장 성영용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⑩ 진옥경 위원

그런 직편은 없습니다. 직원이 왜 필요 

합니까? 민주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까지 소위원회가 역순으 

로 된 적이 극히 예외적이고 그것도 위원 

간에 합의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와서 저한테 일말 

의 통고도 없고 그간의 어떤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이해를 안시키고서 그것이 직된 

입니까?

⑩ 위원장 성영용 

그래요.

⑩ 진옥경 위원

그것은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밖에 저 

는 통하지 않습니다. 해명해 보십시오. 

또 징계해 보세요. 위원 모독입니까? 이 

것이 저는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사고의식을 좀 똑바로 가지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이어서 2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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暴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김남훈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

⑩ 김남룬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

저도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 

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두분 

위원님들이 전부 제가 메모한 질문과 대 

동소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생략 

하도록 하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 한 가지 

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1조 1,242억원이 넘는 방대한 에 

산을 원만히 집행하신 두분 국장님과 관 

계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가 지난해 결산심사에도 말씀드린 사 

항인데 이월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

이월금액수가 575억 1,100만원이 발생 

했는데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라 

고 하는 것은 사업도 그 만큼 이필이 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

그래서 기존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은 어 

떻게 지금 비율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⑩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조 계 환 

학교운영 지 원과장 조계 환입 니 다 .

우선 연도별로 이월액의 비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액 대비 2003회계년도의 경우에는 

4 .9%입니다 . 2002회계년도의 경우에는

5.3% 그리고 20이년도의 경우에는 9. • 업  

니다 . 그리고 2000년도의 경우에는 5.5% 

요 추계를 비교한다면 년도별로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겠 

습니 다.

⑩ 김 남 룬  위원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이질사업도 자연 

히 많아지는 정비례하는 그러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월액이 또는 이 

질사업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에산수립 

상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월금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 

도 무리하게 2003년도 마지막 추경에 한 

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이걸 

2004년도 본예산에 편입한다면 이런 이월 

된 사태가 좀 줄어든다고 보는데 이 이월 

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 방안 

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 

습니다 .

⑩ 기 ！！관리국장 전찬구

기척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제가 생각해도 절대적으로 전액 이월비 

가 발생하지 않도록 줄일 수 는  없다고 봅 

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이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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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는 것이 원칙인데 줄일 수 있으면 줄 

이는데，특히 사업이 대형사업 같은 것이 

많을수록 보면은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해 

서 자연히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자금이 늦게 

옵니다.

그래서 집행하다 보면은 또 이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이거를 전혀 

줄일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 

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⑩ 김남분 위원

2003회계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개요 거기를 보면은 명시 

이월이 됐던 사고이월이 됐던 거기에 이 

월의 구체적 사유가 적허져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여기 추경 때문에 뭐는 기 

간부족이니 ■리니 쭉 나왔는데 이 부분에 

서 제가 검토롤 해 보니까 이월을 계획을 

잘 수립한다면 이월 쪽으로 넘어가지 않 

아도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월사업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계획에 치밀한 계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요것도 이기수 위원님께서 앞 

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예비비예산이 161 

억 700만원중 사용액이 9,800만원으로 불

용액이 160억 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를 만이 편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육사업에 그만큼 지장을 조_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161억원중 추가로다가 교 

육부에서 50억이 와서 실제는 110억정도 

밖에 에비비를 본에산에 수립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읊 제가 비공식 석상에서 들었 

습니다.

들었는데 110억이 됐던 160억이 됐던 

이 예비비블 갖다가 책정할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다 

가 근거를 두고서 어떠한 목적으로다 에 

비비를 이렇게 세됐는지 그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⑩ 기휙관리과장 백남권

기획관리 과장 백남편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총계주의원칙에 의해 

서 당해연도 세입을 전액 세출에 계상을 

해서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함이 원칙인 

데, 예비비라는 것은 성질상 우리가 예상 

하지 못한 그런 예산을 염두에 두고 계상 

하게 됩니다.

특히 160억 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국고 

에서 한 50억정도 와 있는 게 있었습니 

다. 그래서 한 110억정도인데 예비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에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이런 재해사업비에 집행하 

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

[제168회-제2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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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醫 김남룬 위원

예비비 책정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예비비 

집행액수가 연도별로 어느 정도 나와 있 

습니까? 2003년, 2002년 두 해만 한번 말 

씀해 주세요. 2003년은 지금 나왔고 2002 

년도는 예비비 집행금액이 얼마나 돼요. 

2001년도하고, 20이년도에 얼마 정도 지 

불이 됐어요? 집행이 됐나 그것만' 말씀하 

세요.

⑩ 기픽관리과장 백남권 

현재 자료를 확보 못했는데 확보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남룬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전년도 과거에 예비비가 지출된 유형 

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예비비규모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전에 집행된 에비비 집행내역이 예 

롤 들어서 50억이었다든지 100억정도가 

계속 들어갔다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에 

비비를 책정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예 

비비가 과다 책정되어서 매년 이렇게 이 

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예산을 수립 

했을 적에 에비비분야를 줄이시고 그리고 

본에산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제168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⑩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데 염두해 

두고 저희가 예비비 확보에 신경을 쓰겠 

습니다.

⑩ 김남룬 위원

있다가 별도로 2001년, 2002년 예비비 

집행상황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 

리겠습니다.

⑩ 기픽관리과장 백남권 

^ 1.

⑩ 김남운 위원 

가지고 있어요?

⑩ 기픽관리국장 전찬구 

예. 예비비 예산은 2002년도에 300억， 

2001년에 273억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  김남뿐 위원 

예비비를 집행한 금액, 집행액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학교운영 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2001년도에는 5억 200만원입니다. 2002 

년도에는 16억 1,700만원입니다. •

⑩ 김남룬 위원

그거 보세요. 지금 20이년도에 270억을 

세우셨다고 하셨고 2002년도에 300억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20이년도 270억 대비 

5억원 그리고 2002년도 300억 대비 16억 

그리고 2003년도 161억 대비 9,000만원 

이렇게 밖에 예비비가 지출 안됐어요. 

그렇다면 에산수립상 문제가 있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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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교육 

사업에 지출했더라면 예산에 다만 적은 

예산에 도움이 됐을탠데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사업이 늦어지지 않는 

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⑩ 기휙관리국장 전찬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은 저희들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비비가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300억하다가 그 다음에 160억하고 이렇게 

들쏙날쏙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 

니다. 당연히 그런데 예비비가 160억이면 

160억 고정되게 편성된다고 그러면 제 생 

각에는 그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다 한 

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못쓴 에비비는 다 

음연도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만치 편 

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0억을 

해놨다가 이건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연 

도에는 에비비 안하고 그냥 했다 다음연 

도에 가서 예비비를 또 넣을 경우가 있어 

갖고 에비비를 100억이든 200억이든 넣게

되면은 그 다음연도에는.........

⑩ 김남룬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용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규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고규강 위원

고규강 교육위원입니다.

먼저 방대한 분량의 결산서를 작성하느 

라 에쓰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결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2003년도 결산중 눈에 띄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562억원으로 전년도 918 

여억원에 비해 헌저히 줄었다는 점과，시 

설사업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질비 결 

산에 있어서도 총 95건 575여억원으로 전 

년도에 비해 25건 29억여원이 감소했다는 

것,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집행비율이 예 

산현액 대비 期 .7%로 전년도 86.7%에 비 

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알차게 추진했 

던 부분들에 대해 이는 집행청에서 그만 

큼 두력한 부분으토 이 자리률 밑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서 48쪽입니다. 관별 세입결 

산액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수납 

액이 에산현액 대비 9,200만원, 지방교육 

양여금은 87억 7,507만원의 차액이 발생 

했는데, 각 시 •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 

자원부의 지 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에 정 교부

(제 168호卜제2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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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야만 세입에산을 획■정하고 세출에 

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롤 세입예산에 편성하였다면 교부 

액이 내시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실수납액 

과 9,2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⑩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조 계 e
학교운영 지 원과장 조계환입 니 다.

우선 특별교부금 9,200만원 감소한 사 

유는 남신초등학교의 다목적교실을 신촉 

할 때에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학정이 되 

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교육부에 사전협 

의를 11될중에 했습니다 . 그래서 사전규 

모를 구두로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교육 

위원회 회기에 맞추어서 12월에 했습니 

다.

그래서 교육위원희에서 12월 1일부터 5 

일까지 해서 확정을 해 주셨는데 교부액 

은 실제로 2003년 12질 16일날 확정 통보 

되었는데 그 차액이 9,200만원입니다 . 이 

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방교육양여금 수납액이 87 

억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 

적으로 교육세의 세수부족으로 해서 감소 

가 됐는데 이 부 족금 87억원은 2004년도 

지방교육 재 정 교 부 금 으 로  전액 보 존 을  받 

았습니다 .

⑩ 고 규 강  위원

다음 세입 • 세출 결산개요 4쪽을 파 주

(제 168회-제2 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십 시오 .

세입 총 미수납액 4억 6,720만원 중에 

보은 삼산초 동정분교 매각대금 4억 

5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산서 부 

속서 류 51 쪽 미수납" 사유틀 보면 채무자 

재 력 부족으로 되 어 있 는 데 , 때 수자는 누 

구이며 공개경쟁입찰에 붙이지 않고 수의 

계약한 사유, 미수납액 징수대책은 무엇 

이며, 향후 이와 유사한 계약불이행 및 

분쟁발생에 대비한 손실에방대책은 수립 

되어 있는지?

⑩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조 계 환

삼산초등학교 동정분교장 매각 우선 추 

진현%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것이 미수납 되어서 아까 이기수 위 

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2004년도 5월 

14일날 납부한 내용인데요 . 주진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3월 27일 

날 공유재산 심의계획읊 의결해서 그동안 

에 입찰을 1차를 7월 19일날 했습니다만 

한명만 응찰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 재 

공고 후에 9월 2일날 2차 공고를 할 때 

역시 한명만 응찰해서 유찰이 되었었습니 

다. 그래서 최종계약자와 수의시 담 을  거 

쳐서 10월 2일날 계약체결 했다는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

그렇게 해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12월 2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 

그렇게 해서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



⑩ 고 규 강  위원

그 다음 결산서 부속서류 53쪽 성질별 

불응액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자본지출경비에서 2,056만원이 

었는데 비해 울건비에서 4,116만원으로 

목별 사업편성 내역을 볼 때 물건비라 함 

은 관서운 영 비 ， 여비, 정액업무비, 업무 

추 진 비 ， 복리후생비, 용역비， 교육위원회 

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등인데 2002년도 

결산시에도 물건비에서 계획변경 • 취소된 

사업은 없었는데 2003년도 결산에서 계획 

변경 • 취소된 사업파 그 사유는 무엇인 

지?

⑩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조 계환

학교운영 지원과장 조계 환입니다 .

물건비에서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마는 

영재교육평가 자료를 개발계획을 했었습 

니다마는 요게 취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이 계획변경되어 있고, 역시 초 

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2차 시험일정이 

당초에 2003년 12월로 해서 2003회계년도 

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요것이 계획변 

경되어서 2004년도 1월토 변경이 되었습 

니다 . 그래 계획자체가 년도가 바피어서 

취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

⑩ 고 규 강  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 16쪽을 봐 

주세요 . 교과서 무상지원 에산현액이 65 

억 7,915만 원 ， 결산액이 52억 7 ,283만원

으로 13억 63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 

데 이는 비율토 볼 때 근 20%에 달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다 편 

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⑩ 기 획 관 리 과 장  백남권 

기 획관리 과장 백 남된입니 다.

교과서 무상지원 불용액이 13억 632만 

3 ,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어서 예산을 과 

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 

씀을 하셨습니다 .

교과서대금은 3회계년도롤 기준으로 해 

서 2003년도 같으면 2002년도， 2004년도 

까지 3기년 동안 걸쳐서 지출을 하게 됩 

니다 . 그래서 13억의 불용액이 생긴 요인 

은 인상률 인하가 19 .3%로 인하가 됐습니 

다 . 그래서 거기서 10억 2,700만원이 불 

용액이 생겼고 학교헌장에서 교과서 재활 

용을 9만 8,000부롤 했습니다 . 여기에서 

2억정도 그 다음에 학생수가 2,75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 여기에서 7 ,700해서 13 

억 6抑만원이 불용액이 발성했습니다 .

⑩ 고 규 강  위원

감소되는 인원은 사전에 우리가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개년 계획해 가지 

고 학생수가 잡혀 있으니까 2,000명이나 

착오가 졌어요?

_  기픽 관 리 과 장  택남권 

2,751명이 됐습니다 .

⑩ 고 규 강  위원

[제168회-제2 차 예 •결 산 소 위 원 회 ]

一 85 一



그러니까 그건 행정상 치밀한 계획이 

없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2,000 

명, 100명, 200명도 아니고 2,700명이나 

입학생수가 년도별로 이렇게 모든 거I 계

획이 잡 히 는 데 ..........

⑩ 기 획 관 리 과 장  백남권

그 대신에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재 

활용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불가 

피하게 감소되는 인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⑩ 고 규 강  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 49쪽 세출 

총 지급금액은 1조 651억 9,792만원으로 

이중 다시 반납 받은 금액이 24억 2,069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 과 • 오납에 

따른 반환도 아니고 정당한 지출 무에 이 

렇게 많은 금액읊 다시 환수한 사유를 말 

씀해 주세요 .

⑩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조 계a
학교운영 지원과 장  조계 환입니다 .

전체적으로 24억원이 반납을 했습니다 

만 우선 개개사업별 내 역 을  말씀드리면 

사학기관에 대한 정산결과 반납액이 주로 

시설비 로  관련되는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요 금액이 16억 4,700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교 육 감 선 거 비 용 으 로  2,300만 

원을 선관위에 납부를 했습니다만 정산결 

과 반납액이 역시 전액 반납이 되어서 

2,300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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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급여관련 집행잔액이 1,983 

만원 그리고 일상경비나 학력평가, 각종 

연수, 학생중식지원 이런데에 국고 집행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

■  고 규 강  위원 

그게 24억?

⑩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조 계 환  

에.

전체적인 게 사학기관에 집행잔액이 되 

겠습니다 .

⑩ 고 규 강  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 겠 습 니 다 .

진천야영장에 2002년서부터 2003년 투 

자한 것을 보면 1〇억씩 되어 있습니다 . 

적으면 적다고 할 수 도  있고 많으면 많다 

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  투자액 가  교육적 

인 효과에 대해서 좀 대비해 가 지고 말씀 

을 해 주세요 .

10억을 투자하는데 해마다 과연 진천야 

영장의 교육적인 효과가 투 자한 금액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품  해 주세요 .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 . 교육적인 효과니까 저기 하시 

면 나중에 답변읊 해 주 시고 서면으로 답 

변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 리 는  것은 지 금  신문 

지상에 도  나오지만 우리 야영읊 하는 목 

적 교육적인 목 적 을  학교에서도 알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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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교육청에서도 알고 한데 그 사설에 나 

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 지금 

퇴폐적으토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락위주로 그러면 우리가 야영의 목적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야영활동이 

있는 건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야영장을 진천야영장을 보면 4월에서 7월 

까지 운영을 하고 인건비가 6억, 7억 보 

통 6억 5,000이 평균적으로 나가는데 우 

리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그러면 4월, 5 

월，6월, 7월이면 4개월인데 4개월간 운 

영을 하고 나머지 달은 쉬는 이런 헌상입 

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도의원들이 이걸 

매각을 하자 효과가 없으니까 이래서 제 

가 사전에 그 정보를 듣고 사체과장님한 

테 이걸 대비를 해야 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리! 타 시 * 도 것을 전부 

뽑았습니다. 룹아서 보니까 타 시 • 도는 

몇 군데는 직속에서 우리교육청에서 직속 

으로 운영하는 야영장에 다 편성을 하고 

거기 운영을 못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 민간야영장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선생님들 

이 편하고자 방학 때나 휴일이나 10월이 

나 9월에 하지를 않습니다. 대개 7월까지 

그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막대한 시설을 

들였고 또한 연 10억이라는 크다면 큰돈 

이 지출되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

고 방치한 사실 이런 것은 되지 않지 않 

겠느냐 도의원들이 지적해서 부끄러웠습 

니다. 저도 작년도에 이걸 해렸는데도 불 

구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 

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직무에 있어서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29명이라는 숫자가 8개월간 놀고 있 

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 

다는 것은 도교육청 당국이 어떤 모습으 

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건가 시설만 자꾸 

만 놀이면 되는 건가 교•육적인 효과를 늘 

리지 않고, 또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거 

기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편하 

려고 그러는가 얻어먹으려고 그러는가 편 

하게 밥도 학생들이 직접 밥을 해먹고 거 

기에서 극기훈련하는 것과 민간에서 운영 

하는 거기와의 차이점이 뭔가 교육적인 

효과는 된가 이렇게 야영을 해서 되지 않 

겠는가 이런 모든 분석읊 통해서 그걸 운 

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지적을 하고 타 시 • 도 것을 전부 뽑아서 

알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방치했다 

는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잘못된 사 

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누가 답변 

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안하시려면 서면으로 계획을 앞 

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요거를 자세 

히 적으셔 가지고 저한테 몇 달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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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니까 그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제168회-제2 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ᅳ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幻

(■에  실음》

⑩ 위원장 성영용 

고규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⑩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

심사의 순번에 관련해서 사전에 저한테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고 합의가 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의제기를 했는데, 

지나치게 엿장수라는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대신 

거기에 관련된 용어는 자의적이라는 응어 

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 있지만

公

⑩ 위 원 장  성영용

장깐만요 . 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 

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⑩ 간사 송 대 S  

위원장님 찬성합니다 .

아까 본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인이 삭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 

님들이 또 속기룩에 남는 부분이기 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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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삭제요구롤 저는 진■성합니다.

⑩ 위 원 장  성영용 

동의 있으십니까?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

⑯ 이기수 위원 

어떻습니까?

두분이 삭제부분도 있고 또 본의아니게 

품 서로 간에 오고간 말씀들은 어떻습니, 

까? 위원장하고 진 위원하고 합의해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교육 

위원들의 원활한 회의진행 측면에서도 바 

람직하게 일선에서 받아들일 것 같은데 

두분이 서로 언쟁부분 말입니다 .

아니 엿장사 부분만 그 언어만이 아니 

고 그 중간에 서로간에 회의진행과 관계 

없는 여타 부분도 합의해서 삭제하는 것 

이 어떻습니까?

⑩ 진옥경 위원

아니 저는 이것이 진일보하는 과정이라 

고 생각하고 전체 지울 의사는 없고 다만 

그 용어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면 제 

가 제안할 용의가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  이기수 위원

제가 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두분이 위왼장님과'..........

⑩ 위 원 장  성영용 

본인한테 풀어보세요 .

•  이기수 위원 

어떻습니까? 진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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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진옥경 위원

골쎄 제가 이기수 위원님 말씀은 요지 

는 알겠는데 전체롤 삭제할 의사가 없고 

단지 그 용어를 다른 응어로 대체해 주길

바랍니다.

⑩ 고규강 위원

그러면 전체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전 

체를 이 사안이 아까 오고간 말씀은 본 

우리가 소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진행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 

기 때문에 전체를 삭제하려면 하고 그렇 

지 않으면 그 용어도 내버려두십시오.

⑩ 이기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 모르겠습 

니다. 아니 제가 지금 두 위원장님과 진 

위원 사이에 오고간 말씀은 본인들 인식 

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상 

당히 감정이 어린 그런 표현으로써 서로 

오고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합의가 된다면 그 부분 

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우리가 회의 

진행에 대한 부분읊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만약 진 위원이 뜻하 

지 않으시다든지 하면 순번에 대한 얘기 

에 대한 이의제기 부분과 지금 위원장이 

답변한 내용을 그 부분만 남겨두시고 삭

제를 한다든지 이련 방향으로 저는.........

⑩ 위원장 성영용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은 고규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거죠,

響 고규강 위원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 

⑩ 위원장 성영용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시는 걸 원 

하는 거죠.

⑩ 진옥경 위원

저는 그럴 합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  고규강 위원

합의할 의사가 없다니까 우리는 동의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내달라 이겁 

니다.

⑩ 위원장 성용영 

알겠습니다. •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진옥경 위원

1조가 넘은지도 여러 해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의 큰살림 맡아서 각 과별로 이 

렇게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

또한 작년에 비해서 세업 • 세출 결산작 

성지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것들 

을 위원들에게 배포해 준 것은 작년과 다 

른 부분이 라고 생 각합니 다,

그리고 불용액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이 

런 것들도 이미 위원들 지적하신 분이 계 

시 지 만 에를 쓰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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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은 또 불용액을 무조건 감소시 

킨다는 취지에서 쏠모없이 과대편성하는 

부분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부 

분인가에 대한 점검이 다시금 필요한 그 

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작년 

에도 지적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되는 그 

것들은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그냥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좀 우려되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빼겠습니 

다.

우선 결산심의를 거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집행청의 답변은 .여 러 가지 이유롤 

대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미스나 

이런 것들읊 인정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책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최근 5년 동안 있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⑩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장  조계환

결산결과에 따라서 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여부는 지금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지 못함읊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진옥경 위원

테.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련자료를 만들어서 최근 5년

간 있은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교육위원회가 결산의 심의의결이죠. 어 

졌든 승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에 관여하는 

것은 이후 에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반영 

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부분이 일단 적고 거 

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시정이 되지 않 

고 관련공무왼 문책같은 것들이 제대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작년 재작년의 사례들이 되풀이되는 양상 

으로 가지는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또한 교육위원이 결산싶의를 하면서 교 

육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부분들도 또 

하나의 어떤 촉면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나마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자료들을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9월초에 교육위원회에서 연찬 

회를 했습니다. 그때 초빙된 강사에 따르 

자면은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가 도교육 

청 에 • 결산심의를 이중으로 하고 있는 

현행 구조 속에서라도 교육위원이 결산심 

사위원으로 활동할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심사위원 선임건이 도의회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이중 구조가 갖는 모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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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은 위로 미룰지언정 현행 체제 속에 

서도 충청북도교육 및 학에의 부문을 심 

의의 결하는 도교육위왼회는 결산심사위원 

의 일원으로 참여할 된한이 있음을 지적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에 따라서 2003년 6월 열 

린 2002년도 도교육청 결산 심의의결 충 

청북도교육청 결산심사위원 중에 도교육 

위원이 포함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집행청 

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청의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은 

답변에서 도교육청 결산심사시 도교육위 

원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본다라는 의건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마다 다니면서 강의하시는 분 

이 매번 지방의회의 의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실제로 반영되거나 

수럼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정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결 

산심사에 관련해서도 여전히 단 한명의 

교육위원도 포함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들론 결산검사위원회의 수고에 감사드 

리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관간에 영역다툼이나 갈등 

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현행의 모순체 

제 _속에서라도 최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

다는 차원에서 싱■호 의견접근을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결산심사에 교육위원이 배제 

되고 관련자료를 충분히 볼 수도 없는 상 

태에서 도교육위원희 결산심의는 결산심 

사위원회가 기 작성한 결산심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되풀이하여 부연 설명하는 부 

연 질의하는 것 외에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하나는 지난 5월 행정질의시 교육 

자치의 전문성을 주장하시면서 답변하셨 

던 집행청 차원에서 작년 기획관리국장님 

의 답변이꾸에 결산심사우I원 중에 도교육 

위원이 포함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교 

육청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 

지 먼저 답변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노력 

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 질의에 답변 

이 없으십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와 가지고서는 도교육위원님들이 

참석을 해달라고 그쪽에다가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결산심사위원들을 구성하 

고 하는 것은 도의회의 고유편한이기 때 

문에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참여케 해달라라고 하기 조금 그털 것 같 

네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지금 전임 국장



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제가 알기 

는 그쪽에 도의회쪽에다가 우리가 교육위 

원님들을 참석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

77 ■벼으
그 ，,"， fci t」L tS

⑩ 진옥경 위원

타당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 학예에 관련한 결산을 심의하는 것 

이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교육위원이 참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 

떠한 지적도 하신 적이 없으시단 말씀인 

가요?

•  기픽관리국장 전찬구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 

서도 도의원들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가지 

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 

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⑩ 진옥경 위원

그래서 결산심사위원에 관련해서 지금 

심사위원의 선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라든지 이런데 보면 검사위원회 선 

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명수 시 • 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 그 다음에 

시 •군•자 치구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 

해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만약에 교육자치가 그렇게 중요하시고 

교육위왼들이 어떤 역할이 전문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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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언만 하실 것이 아니라 조례부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청에서 이것 

들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 

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것이 조례 

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제까지 그것이 타당 

하다고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것에 대해서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 

까?

⑩ 총무과장 안용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용균입니다.

. 결산검사는 지방의회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결산검사하기 위해서 결 

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럼 교육청 

은 결산검사를 받는 피검사기관입니다. 

결 산 검 사 * 받는 기관에서 결산검사를 하 

는 위원회 구성을 갖다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교육위원이 거가에 참여할 수는 있 

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방의회에서 위원회률 

구성할 때 참여시키면 되는 것이지 집행 

청인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님들을 참석시 

켜달라 이건 우리가 공식적으로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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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書 진옥경 위원

현행에 그러면 이런 모순 속에서 어떻 

게 하는 것이 교육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 

는 방법입니까?

⑩ 총무과장 안용균

한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교육위원회하 

고 도의회하고 렵의하셔 가지고 할 수 있 

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협의, 제가 협의를 제안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저는 교육자치의 전문성 

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중립적인 어떤 결 

산심사위원이라는 것은 집행청과 의회사 

이에 중립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도위원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중립성이라면 교육위 

원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 

기에도 있을 때에 중립성이 지켜진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집행청이 만약에 이 교 

육자치률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어떤 교육 

청이나 교육감■이나 아니면 교육위원회의 

중심에 그런 분리독립을 정말 주장하신다 

면은 명실상부하시게 이런 부분에서의 어 

떤 모순 점들을 개선하시는 것들도 공식 

적인 루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들의 

시정요구 하실 루트를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4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에 대해서 작년 결산심사 이후 교육위원 

들의 정당한 진리확보를 위해서 다시 말 

해서 교육위원회의 결산심사위원 포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이상일 충 

북도교육위원회 의장님의 답변도 듣고 싶 

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 공개질의에 

대해서 간담회자리라도 좋으니 그간의 노 

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공식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진 위원님 예산• 결산에 관해서만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진옥경 위원

내, 이게 결산심사위원회의 어떤 결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관 

련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중에서 각급 학교 

회계 전출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렇죠. 그럴 때에 지금 도교육위원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학교회계에 대한 부분들 

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 

다.

작년에도 제가 학교회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표집을 해서 예 • 결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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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보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제가 올초 

에 학교회계 예 • 결산서를 받아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 

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공유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들 이것은 교육청 

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 학교회계 부분도 학부모들 

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어 

떤 양이나 단가가 어떤지 숫자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데 그냥 액수만 기 

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결산 

서도 그런 성격이 강하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한 궁금중읊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결산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공적 

인 부분에 대해 쓰는 이런 학교에산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둥뚱그려져서 공개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했는데 여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청 

에서 학교회계도 감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영용

집행청에서 대답하기가 곤란하신 모양 

인데 진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의 어떤 파 

트 또는 학부모가 바라는 어떤 계정 그런 

걸 말씀하시면 대답하기가 쉬울 것 같 습

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단가와 개수를 왜 표시하지 

않는 결산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⑩ 기！{관리국장 전찬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는 통상 단가같은 것이 기록되 

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회계에 대 

한 감사는 통상 정기감사를 할 적에 학교 

회계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런데 왜 단가를 통상이라는 것은 어 

떤 원칙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학부모들 

은 그 점읊 평장히 배구공 하나가 얼마인 

지 그것이 30개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원 

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이 결산서에 학부모 

들에게 배포하는 특히 학교결산소위원회 

가 있습니다. 그 소위원에게 조차도 그런 

내용이 전달이 안됩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전찬구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그런지.

⑩ 진옥경 위원

어느 학교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 

개의 학교를 거의 다 제가 하고 작년 행 

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올해 결산서 모고등학교 결산서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지난 행정질의 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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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거 

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돈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면 단 1원이 

라도 명명백백하게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알고 싶어서 저에게 

만 그런 것들이 문제토 저에게 제기되는 

것인지 집행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실 의향이신지 답변 

해 주세요.

⑯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 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 

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마는 지금 학교회계에 대해서 여卜 결산에 

관계되는 사항은 일차적으로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 

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학부모대표가 대 

표권 있는 사람들이 심의의결하는 사항입 

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그것이 본인이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만 그것이 학교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단위에서는 현재 학부모감사 

청구제도를 현재 입법에고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한번 바뭐능고 진 위원 

님이 학교장이라고 생각하실 때 모든 학 

부모님들이 매일 와서 장부나 이걸 어떻 

게 했느냐 할 때 학교운영이 어떻게 된다 

는 것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편한 

이 있는 부서 사전에 교무회의라든지 학 

부모운영위원회 다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걸 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 

희들이 정기감사에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을 하고 그 

래서 그것이 학부모 측에서 미진하다고 

자꾸 에기하니까 국가단위에서 학부모감' 

사청구제도률 도입하려고 현재 여른수럼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게별적인 사항으로 학교를 방문 

해서 모든 것을 열람하고 조사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교육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렇게 때문에 자치나 자유를 계속 강 

조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6월 30일날 오마이 

뉴스의 기사를 보면 뒤죽박죽 학교에산회 

계제도 겉핥기식 결산심의라는 큰 제목하 

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수지역입니다. 6억 

6,000만원 상당 1년치 회계결산이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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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처리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 

다. 우리 충청북도라고 여기에서 예외라 

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 

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⑩ 공보감사담당관 신건e
그것은 현재 상호신의에 의해서 뽑아준 

대표성에 의해서 믿음을 주면은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⑩ 진옥경 위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개툴 

가웃거렸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 

고 1시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내실있 

는 결산심의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 

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 

만이라도 충분한 자료롤 지금 우리 결산 

심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 

대한 이들한_ 는 모든 자료들읊 다* 제공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결산심사 소위원 

들은 그 자료들을 관련 증빙 영수중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야 되 

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되지 않고 있고 

겉할기식 결산심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 대한 어떤 지도나 교 
육부분에서 여전히 그것이 여러 사람 학 

부모가 갔을 때 학교에 혼란이 온다라든 

지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셔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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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희 산하에 있 

다면 그것이 어떻게 학교운영을 번거롭게 

하는 일업니까?

이것은 알견리 차원에서의 어떤 열린 

행정의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지도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감 

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닙니다. 주민 무슨 

감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만 할 것이 아 

니라 결산심사소위원회에 관련자료도 볼 

수 있는 진한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전찬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구공 

을 당초예산에는 抑개씩 사겠다고 1,000 

왼 주고 30개씩 사겠다고 했고 나중에 실 

제 집행할 때 보면 단가가 올라서 1,200 

원 주고 살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 

면 개수는 줄겠죠. 그런 일일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건주어 가지고 결산서에 표 

시하기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집행읊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해 가

지고 감사롤 하는 것인데.........

⑩ 진옥경 위원

그거는 교육청 차원의 이야기이고 제 

말씀은 학교운영위왼회 결산심사소위원회 

가 있는데 그 소위원돌은 관련 증빙자료 

들을 전부 볼수 있는 편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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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S{관 _ 국장 전찬구•

학교도 크게 보면 학교도 마찬가지 아 

니겠습니까?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심사소위원들은 관 

련자료들을 요구하지 않나요? 증빙이라든 

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검사하셨다면서요?

⑩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아니 지금 학교회계를 말씀하시는데 학 

교회계운영위원회에서 할 때에 해당학교 

에서 결산자료를 안내능은 학교가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⑩ 진옥경 위원

결산자료인데 결산서죠. 결산서가 있는 

데 그것에 대한 어떤 증빙은 학부모가 요 

구를 할 수도 없으려니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거 어려워 

요, 그래 저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 

습니까?

⑩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아니 그런 말씀을 전하시면 안되죠. 본 

인이 그런 요구가 J견 . . 參 • -.

⑩ 위원장 성영용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만 에기를 해 

주시고 그런 단위학교에 관한 것은 개별 

적으로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 

랍니다.

⑩ 진옥경 위원

아니 단위학교 어느 특정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인 전국적인 문제입 

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여기에 예 

외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지적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 안나옵니다. 겉핥기식 결산심 

의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실있 

는 결산심의를 유도하시겠습니까?

⑩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신건환 

아니 근데 그 문제는 진 위원님께서 다 

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거1 전국적으로 

어떤 신문에 났다고 그래서 겉 기 식  결 

산감사가 된다는데 충청복도도 에의가 아 

니다 하는 사안인데 그건 열심히 하는 학 

교가 몇 학교가 되고 부실하게 하는 학교 

가 몇 학교가 되는지 통계자료도 없는 것 

아닙니까?

_  진옥경 위원 

저는 자료를 받았죠.

⑩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신 건 완 

그러면 그렇게 겉핥기식 하는 학교가 

몇 학교가 됩니까?

⑩ 진옥경 위원

소위원회툴 구성해 가지고 적어도 소위 

원회가 여러 등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 

금 교육청에서 지도한 부분은 그 여러 개 

의 소위원 중에 한 개라도 하는 학교가 

몇 학교인가 그 정도를 지금 조사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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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테 자료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심사소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집중적으로 지도하신 일이 없는 것이

죠 .

⑩ 공보감사담당관 신건S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때 

그걸 제출하지 않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 

실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 

영위원 심의의결진이 있는 분이 자료를 

보자고 하는데 특정 사안을 보자고 하는 

데 그걸 안보여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⑩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 대 

해서는 저에게 만약에 민원성의 그런 이 

야기들이 오면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혹시 교육청에 오더라도 학부모의 신분 

을 노출시키지 마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 

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공보감사담당관 신건■

민원사항은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신분을 안밝히고서 학교의 재정현황읊 

어떻게 공개합니까?

⑩ 진옥경 위원

아니 본인이 도교육청에 했을 때 도교 

육청이 본인에 대한 어떤 신분을 학교측 

에는 말씀깨 주지 말린: 말씀입니다, 제
밀 ■과久 〇

⑩ 공보감사담당관 신건S

저는 그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사 

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분파악이 안된 사람의 민원을 저희들 

도 학교에다 요구한다는 건 저희들도 하 

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분은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

■  위원장 성영용 

진 위원님 하실 게 많으십니까?

⑩ 진옥경 위원 

조금 더 남았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속개한지 한 1시간이 지났습니다.

•  진옥경 위원 

잠깐만 더하면 됩니다.

또한 경남도민일보의 기사입니다. 학교 

에산 10수억원이 남아도 학교발전기금 거 

둔다라는 제하의 기사입니다.

이것은 마산, 진주지역이고요. 우리 충 

청북도에서의 현황을 파악하신 바가 있습 

니까? 각급' 학교의 불용액이라든지 아니 

면 이런 부분들 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것 

에 대해서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예산담당 음영호 

에산담당 음영호입니다.

학교운영회계는 원칙적으로 학교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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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고 결산과정 

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방비토 받아 온 

것을 심의검토해 주고 결산까지 해 주시 

는 것은 지방의회에다 맡기고 또 결산한 

내용에 대해서 행• 재정상의 책임을 면하 

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감사나 기타의 
직무기능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 

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운영회계 운영에 관 

한 사항은 예 • 결산서률 받고 그 내용 중 

에 지금 말#하신 과도한 불용액이 있다 

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 

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도내 모든 학교 그러니까 도교 

육청은 고등학교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초 • 증학교에 관련한 결산서나 에산서를 

다 받아 보십니까?

⑩ 예산담당 음영호 

예. 받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다 받아 보세요.

•  예산담당 음영호 

예. 결산은 받고 예산서는 당초 것만

받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시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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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산이 얼마큼 학교희계에서 남고 있는지 

는 다 파악할 수 있으시겠네요?

⑩ 예산담당 음영호 

테. 파악이 되는데 저희돌이 불용액이 

많다라는 에기는 우리가 표준교육비를 준 

거에서 남는 것은 극히 드듭니다.

다만 외형만 보고서 말씀하시면 저희들 

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게 수익자부담경 

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졸업생을 

제외한 재학생의 경우에는 계속 불용액으 

로 처리해서 그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부 

담을 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글•쎄 이듬해로 넘어가는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⑯ 예산담당 음영호 

그래서 총액을 가지고 불용액이 많다라 

고 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⑩ 진옥경 위원 .

그런데 학교발전기금은 여전히 거두어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학교회계는 이렇게 남는데 

⑩ 예산담당 음영호 

발전기금이라는 것은 기탁하는 분의 자 

의에 의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발전기금읊 

모금하기 위해서 강요한다거나 그련 경우 

는 없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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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가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질의드 

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현%을 알고서 그 다음 

에 자의적으로 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 

것도 모른 체 프로젝션TV가 있는데 또 다 

시 나는 프로젝션TV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것에 대한 학교예산에 대 

한 이해가 없이 그냥 무작정으로 학교발 

전기금이 거쳐진다는 것도 모순이 아니겠 

습니까?

⑩ 예산담당 음영호 

지금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이 자리말고 저 나름대로 저 

도 검토를 한번 해 본 다음에 진 위원님 

께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도내 학교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 학교에산이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 

올 중점으로 살피시고 학교발전기금이 과 

도하게 거쳐지는 학교의 사례 이런 것들 

도 조사하셔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 때 

는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⑩ 〇8산담당 음영호 -

제가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동떨어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감사원에서부터 학교회계운영

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 

우는 우수한 기관이라고 해서 칭찬을 받 

은 바 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감사를 받으시고 칭찬 받으셨습니것f?

⑩ 예산담당 음영호 

예. 그렇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렇다면 저의 우려가 기우길 바랍니 

다. 그렇지만 지금 음 선생님께서 당부드 

린 이 부분을 저도 한번 확인하고 싶으니 

까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들은 다른 학부모님 

들을 통해서도 저한테 올 수 있는 부분이 

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음영호 

예. 알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 

겠습니다. •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해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도 그렇지만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고 충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 

만 왜 이렇게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나오 

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 

오.

⑩ 기픽관리국장 전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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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다른 사업비하고 틀려가지고 

사실은 어느 기관이든지 인건비 부분은 

상당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또 늦게 와 갖고 제때 

못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건비는 넉넉하게 이렇게 편성해 능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전찬구

예.

그렇게 하고 또 실제 작년도 같은 경우 

에는 초등학교 교원 미확보로 인해 가지 

고결원발생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요. 

기준호봉하고 실제호봉하고 차액이 있어 

가지고 남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초 

등교원 명에퇴직자를 축소 운영하다 보니 

까 거기서도 10억 가까이 남고 또 일용직 

인건비 같은 경우도 남고 그래 가지고 작 

년도 같은 경우 불용액이 한 239억 정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네. 그렇습니까?

일용직에 대한 처우개선들도 요구가 높 

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이라든 

지 언제가 2002년도에 제가 질의률 드렸 

고 2003년도에 게선되었다 조금 처우가

개선되었다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핑장히 반가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마다의 어떤 잉여부분들 

을 계상하셔서 가장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처우개선에 더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것이 어렵습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아마 해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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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진옥경 위원

각 시 • 도별토 다릅니다. 이것이 강원 

도라■든지 인근의 충남■이라든지 기본 책정 

액수가 받는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같 
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그 부분에서 낮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했을 때 인건비의 어 

떤 이런 과다한 과다라기보다 넉넉하게 

책정하고 남은 것이 해마다 이것이 축적 

된다면 이것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처우개 

선 쪽으로 이것들을 견환하시기를 편유합 

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결산심사에 대 

한 조에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저도 자인 

하는 바고 에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동료위왼들 중에는 조에가 깊으 

신 분도 계시고 해서 아까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인건비 부분이 참 말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주간업무계획을 지난 6월 7일에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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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사이에 받아보니까 여기에도 호봉에 

관련한 조정을 서로 논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인건비 소요자 

료 검토가 기획관리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2003년도 이것을 인 

건비가 얼마라고 총 액수가 있지 않습니 

까? 이것이 나오게 된 그러니까 산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곱셈하고 덧셈이라 

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 인원이 몇 명이고 

각급 호봉에 해당하는 인원은 또 몇 명이 

고 수당은 얼마이고 비정규직이나 행정직 

은 몇 명인지에 대한 어떤 기본통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곱셈을 해 가지고 

이 액수가 나왔는지에 대한 관련자료를 

2002년도 것 지나간 것입니다. 저한테 주 

시고 그리고 2003년도 제가 내년에도 결 

산심사를 해야되는데 2003년도의 그러니 

까 2004년도가 되겠죠. 지금 현행 파악하 

고 있는 모든 인원수 교육공무원이나 별 

정직이나 비정규직까지 전부 합쳐서 그런 

통계자료들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충북교육통계연감인가 이것을 가 

지고 있는데 그것으토 부족합니다. 그래 

서 제가 추가 요구하는 것이니까 어떤 산 

식을 거쳐서 인건비 이것이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것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2002년도 것은 그러니까 2002년 

도에 마련하신 2003년도죠„ 그 관련자료 

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자료요구■니 

다. 주실 수 있으시죠.

⑩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저희가 통계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작성읊 해보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⑩ 진옥경 위원 

네. 고1?!습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전찬구 

위원님께서 자꾸 인건비 불용액이 많다 

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전체에산의 60%이 

상이 다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 

까?

⑩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다.

⑩ 기팩관리국장 전찬구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여 

기 다른 위원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결산 

이 아주 대단히 중요하지만 소홀히 다루 

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업니다. 그거는 우 

리도 마찬가지고 중앙의 국회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다 결산 

이 중요하니까 검사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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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해서 다음연도에 잘 반영하라는 뜻 

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

⑩ 진옥경 위원

저는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그런 의도 

가 더 넓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이상입니다 .

⑩ 위원장 성영용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 20분이 됐습니 

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15 시 48분 정회》 

(15A| 59M ^ 7 fl)

⑩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회의속개롤 선포합니다 .

_본 위원장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

결 산 사  1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예산 

절감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⑩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기획관리과장 백남핀 입니다.

2003년도에는 절감계획이 관서운영비에 

서 61억 그 다음에 여비에서 14억, 업무 

추진비에서 9억 4,700 해서 86억 게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⑩ 위원장 성영용

제가 질의한 사항은 부서별로 되어 있 

느냐 아니면 통체적으로 되어 있느냐?

⑩ 기획관려과장 백남권

물론 부서별로도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총괄은 기획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그럼 예산절감계획과 대비해서 절감실 

적은 몇%나 됩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100%되어 있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100%이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⑩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예. 그렇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확실한 수치를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 

시고 '

•  기1 !관a| 과장 _ 남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ᅳ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 (끝에 실음》

•  위원장 성영용

부서별로 되어 있으면 에산절감을 잘한 

부서는 한번 표창한 것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하고 주문합니다.

⑩ 기획관려과장 백남권 

에. 그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 

겠습니다.

103



[제168회-제2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⑩ 위원장 성영용 

예. 좋습니다.

다음 23쪽에 초등학교 세출결산에서 계 

획변경 및 취소가 2,784만원이 되어 있는 

데 취소발생 사유가 어떤 건지 또 중학교 

에 마찬가지로 1,2기만 6,000원도 마찬가 

지 취소된 사유가 뭔지 같이 말씀해 주시 

면 고답겠습니다.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판 

학교운영 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계획변경 취소사유 

는 영재교육 평가자료를 당초에 발간계획 

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추|소됨으 

로 인해서 2,000만원이 취소되었고, 군서 

초등학교의 사유지를 매입계픽으로 있었 

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그 과정에서 국유 

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그 

런 부지중에 때입의 필요성이 없었고, 또 

일부분은 소유주가 사망하고 자손의 소재 

가 불명해서 소유주 명의의 토지를 미등 

기상태로 등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이 불가능한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중학교 부분은 진천도서관의 경우입니 

다. 개축인데 바닥상태가 개촉대상이었습 

니다마는 그것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사후 

진단이 되어서 그 계획을 중간변경해서 

사업자체가 취소되 었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이런 게 취소되지 않고 사전에 확실한 

정보를 입수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맡씀읊 드리겠습니다.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완 

말씀주신 것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그리고 또 지급사유 미발생된 것 지금 

말씀하셔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평생교육과 또 37쪽에 

급여관리결산해서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 

로 운영된 사유중에 기준호봉미달은 에산 

도 절감된 것 같아서 이해는 가는데 정원 

을 미달되게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과정운 

영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S  

그 차액은 중앙도서관의 공익요원 3명 

을 배정받기로 당초에 관련 부서와 협의 

를 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병무청과의 협 

의과정에서 3명을 결원운영이 되어 있습 

니다. 그로 인한 차액임을 말씀드립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교원이 아니고 공익요원입니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S  

에.

또 한 가지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결 

원분입니다. 아까도 다른 과정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원이 당초 에정 

보다 m 명, 일반직이 22명 이게 미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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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됐는데 이것은 순수미달이라■기보다는 

초등교원의 경우에 부족인원을 기간제교 

원으로 대체 임용했습니다. 거기에서 기 

준호봉의 차액으토 인한 그런 것이고 또 

결원이후에 재임용까지의 순수한 정원미 

달 그런 것도 포함이 됨읊 말씀드립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7쪽에 초등학교 교육과 

정운영 및 학력신장사업의 불용액이 1억 

3,203만원으로써 에산액 대비 21.6%토 거 

의 예산액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77쪽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 

장사업의 불용액이 3억 1,974만원으로써 

예산 대비 21.2%로 마찬가지로 한 5분의 

1씩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에산이 모자라야 할 

형편인데 예산을 많이 남기고도 학력신장 
이나 이 부분에 충분히 에산반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교육국장 김전원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초등학교 학력신장지원 불용액 관련해 

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 

육과정평가원에서 일제히 평가하는 계획 

이 있었습니다. 그런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한 후에 결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처리를 평가원에서 일괄처리 하는 것

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에서 시 • 도별로 표집한 

부분만" 채점해 주고 나머지는 채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점해서 결과 

처리하는데 표집 이외의 분에 해당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 

겠#니다 .

고등학교 학력신장지왼액의 불용액 3억 

400만원 관련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학 

력제고를 위해서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액수는 100% 다 지출이 다 됐습니다.

다만, 고등학교학생 진로지도 설명회하 

고 고등학교 학력고사 2건에 관해서 불용 

액이 나왔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진로지도 설명회 관련해 

서는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서 장소를 대 

여하고 또 관련된 강사를 초청을 하고 하 

는 그런 면에서 대여료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중앙에서 모셔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 도에도 그런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발글이 

되고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이 있어서 외부 

강사를 활용하지 않은 내용이 고등학교 

진로지도 설명회에서 생긴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고사와 관련된 3 

억원에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1,2,3학년 

오늘도 고등학교 1,2학년 학력평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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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마는, 연간 8번 내지 9번 실시되는 

학력평가계획을 당초에는 시 • 도교육청에 

모든 경비롤 부담하는 걸토 그렇게 에산 

지침에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 시 • 도별로 모두 책정을 했는데 

그 욋수 중에서 시 . 도교육청끼리 연합해 

서하는 학력고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 

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거나 경기도교육청 

에서 주관하는 그런 몇 개만 시 • 도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평가원에서 모두 출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모두 부담을 했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3,000에 가까운 에 

산읊 세렸다가 실제 지출된 것은 1억 

2»700밖에는 지출이 안돼서 거기에서 연 

말에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음을 말씀드립 

니다.

•  위원장 성영용

또 같은 맥락에서 69쪽에 초등학교 학 

생중식지원을 위한 학교회계 전출금 불용 

액이 5,518만원이고 73쪽에 중학교가 60 

만원, 82쪽에 고등학교가 6,420만원의 불 

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업 역시 결식학생의 어려운 형편 

을 감안할 _  전액을 다 써도 모자말렘데 

결식아동 중식지원에 이래 돈이 많이 남 

았다는 것은 평장히 어떻게 이해해야될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산액을 전액 지출할 수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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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사유는 된지 힌:번 말씀깨 주시 

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됐으면 다음 질문을 드릴테니 

것} 조금 있다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부속서류 54쪽에서 56쪽에 나와 있 

는 사항인데 국고보조금사업 중 사립유치 

원 교재 • 교구구입 등 3건의 사업에서 불 

용액이 310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국고로 반납을 해야되죠. 국고로 반 

납해야죠.

그러면 국고로 반납하기 이전에 훕연교 

육이나 이런 게 우리 상당히 많이하고 있 

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흡연으로 인한 부 

작용관계가 심각한 형편임읊 고려할 때 

에산이 모자칼 정도로 다양하고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학생들의 건강 및 

또 건강지도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 

됩니다.

왜 이 국고에서 지원받은 에산마저도 

다 집행하지 못하고 국고로 다시 반납해 

야 되는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예산담당 음영호 

사립 학교 유치원 교재 • 교구구입 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너 

무 정직하게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35만원인데 이 부분 

은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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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거고 흡연예방교육은 에산 현액 자 

체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 

데 실제로 마지막에 가서 세입이 206만 

次000원이 감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는 반납한 것이 아니고 예산액 대 결산을 

하다보니까 부기사항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206만 

3, 000원이 세 입 에서 감되 어 있습니 다.

⑯ 위원장 성영용

그러면 서류가 잘못됐다는 에기가 아니 

에요?

⑯ 예산담당 음영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는 에산 대비 결 

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을 실지로 

세입이 감돼 가지고 206만 3,000원이 감 

돼 가지고 수입이 됐습니다. 수입자체가 

그래서 예산은 시기적으로 조정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6,000만원, 1억 2,000만 

원 그냥 운영을 했고요.

실제로 국고가 206만 3,000원이 감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업만큼 축소률 시 

킨 겁니다.

내용읊 보시기에는 에산 현액을 가지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수 • 지를 맞춰 가지고 따지면 

206만 3,000원이 양쪽에서 같이 빠져나가 

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밖에 결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기는 좀 뭐한데 

그런데 내용 자체는 206만 3,000원씩 양 

쪽에서 다 빠져나간 겁니다.

⑯ 위원장 성영용

이해하기 상당히 힘드네요. 요 부분 다 

시 한번 같이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그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 자체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57에서 58쪽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에산에서 충북 

수영연맹 등에 보조하는 각종 체육대회지 

원금 등 9건의 사업에서 8,538만원의 불 

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들 단체의 보조 

금으로 지원한 액수가 적정한지 왜 불용 

액까지 생기면서 이래 많이 해야 되는지 

만일 이만치 쓰지 못하면 감액해서 보조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그 의견 

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예산담당 음영호

에산담당 음영호입니다.

저희돌이 예산을 세울 때 법인의 보조 

금을 지급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 

고있습니다. 그래서 에산편성 당시에 당 

초 저희들이 일정 기준을 최소화해서 예 

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조금 신청을 받고 받았 

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엄격하 

게 심사를 하고 그래서 사업비롤 조정하

[제168회-제2차 예 •결 산 소 위 원 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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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제2차 에 - 결 산 소 위 원 회 ；!

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총 금액으토는 많은데요. 체육과 

같은 경우에 경기단체 한 29개 단체를 지 

원을 해 주면서 총액읊 주지 않고 일정 

부분만 우리가 부담해도 큰 부담이 없는 

부분 그런 거를 선별해서 하다보니까 이 

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다만 에산읊 계상할 때부터도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만은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적절하게 2004년도 예산도 잘 됐겠습니 

다만 올해 이들 기관한테 지원할 에산현 

항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예산담당 음영호 

에.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⑩ 위원장 성영용

아까 결식학생 부분은 답이 아직 안됐 

습니까? 준비됐습니까?

⑩ 교육국장 김전원

아직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는데 서면으 

로 제출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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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향두 결식학생에 관한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금액이 남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어려운 아이들 급식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더 모색해 주시 

길 바라겠습니다.

⑩ 교육국장 김전원 

예. 알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에 실음》

⑩ 위원장 성영용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11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읊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복도교육 

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I：재168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호n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 

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결산심사소위원회 활 

동을 적극 임해 주신 여러 위왼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 집행청 관계자 

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청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 

항읊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 

차 예산• 결산소위원회 산희를 선포합니 

다. 감사합니다.

(1 6 시 19분  산 회 》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송대헌,

위 원 고규강, 김 남 이 기 수 ,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0명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안용균, 기척관리과장 백남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얏확 작며 또̂

- 서면답변서(별첨 2》

- 2003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 결산개요(별책 1)

— 玉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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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第 1 6 8 回  忠 淸 北 道 敎 育 委 員 會 ( 臨 時 # )

R 時 制_ 議  案  件 備  考

’04 . 6 . 8 .

(화 )

[ 제 1 차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

본 회 의  

종 료  후 1. 위 원 장  선 출 의  건

2 . 간 사  선 출 의  건

3 . 의 사 일 정  결 정 의  건

’04 . 6 . 9 .

(수 》

[ 제 2 차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

1 1 :0 0 1 . 2 003년 도 중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 출 결 산 승 인 의 건

2 . 2 0 0 3 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예 비 비 지 출 승 인 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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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삼산초 동 정 분 교 장  매각추진 현 황 (이 기 수  위 원 )

2. 숭 북 학 생 종 합 수 련 원  운 영 현 황 과  타시도 수련원 및 

야영장 운 영 현 황 (고 규 강  위 원 )

3. 인건비 편성 관련 자 료 (진 옥 경  위 원 )

4. 2003년도 중식지원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 사유(성영용 위원)

5. 2003년도 세 출 예 산  절 감 계 획 ，

2004년도 민간단체 예 산 편 성현황(성 영 용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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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위원

삼산초 동정분교장 매각추진 현황 i

1. 재산현황
O  소  재 지 : 보 은 군  수 한 면  20-1 

公  부 지 면 적  : 9；776m:

公  건 물 면 적  : 1 ,393.3m:

2. 추진경과

〇 분 교 장  매 입  의 사  표 시  

~  요 구 시  기 : 2002. 12.

- 희 망 자  : 허 유 (2000. 6. 19 - 2004. 5. 13까 지  대 부 중 인  자 ) 

ᅳ 매 입 목 적  : 사 단 법 인  비 림 원 (박 물 관 ) 운영 

〇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심 의  • 의 결  : 2003. 3. 27 (원 안  가 결 )

C  감 정 평 가  : 2003、4. 30 

O  입 찰 : 2003. 7. 19(1 명 응 찰  —  유 찰 )

C  재 입 찰  : 2003. 9. 02( " )

G  수 의  계 약  체 결  통 보  : 2003. 10. 0각 허 유 )

C  계 약 체 결  : 2003. 12. 2 3 (계 약 금 액  ^ tOOCtOOO원 〉

O  납 부 기 한  : 2004. 2. 20 

C  납 부 독 려  : 2004. 3. 2 /  3. 20 /  生 9 

C  납 부 완 료  : 2004. 5. 1 4 (위 약 금  연 체 료  : 11393 ,000원 포 함 ) 

3- 예산편성 현황

예 산  명
확  정 일 자

교 육  위 원 희 도 의 회

2003년 저j3 회 추 경 2003. 12. 04 2003. 12. 22

2〇〇4년 본 예 산 2003. 11. 01 2003. 12. 15

2004년 .제 1 회 추 경 2004. 0 5 .  19 200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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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요지

〇 충 북 학 생 종 합 수 련 원 (진 천 시 설 ) 운영 현황 

〇 타시도 수련원 및 야영장 운영 현황

1.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수련원
2.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3. 인천광역시 학생종합수련원

4.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

5.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6. 강원도 학생수련원 •

7. 중청남도 학생수련원

8. 전라북도 학생교육원

9. 전라남도 학생종합교육원

10. 경상북도 화랑교육원

11. 경상남도 학생교육원 -

□ 답변내용
“ 교육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 습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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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청 북도학생 종합수 련 원 (진 천 )

1. 일반현황

〇 주 소  : 충 청 북 도  진 천 군  문 백 면  은 탄 리  산  3 

O  전 화  : (043 ) 534 -3623 , F a x  (043 ) 5 34 -3625  

〇 부 지 면 적  : 130,624m2 〇 건 물 면 적  : 3 ,913nf

2. 직원현황

、、、今1 별 
구분、\ 원장

교 육

전 문 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파견교사

시 설 | 히 내

관리 등 1 ᄇ

진 천 1 4 3 12 4 ( 1) | 25( 1)

졌 ( )안은 일 용 직 으 로  합계에 포함

3. 2004년도 충북학생종합수련원  예산현황(진천)

(단 위  : 천 원 )

장 관 항 세 항 세세항 목' 예산액

관서운영비 102,468

학생수련 

지 원

(겨 비 1,650

교육사업 비 업무추진비 3,000

보상금 3,300
지원기관 자산취득 비 4,095

교육행정
교 육지 원 운 영 관서운영비 137,717
기 관

지원기관 

부서 운영비

C다 비 17,360
기본운영 비 정액업무비 9,720

업무추진비 7,776
자산취득 비 2,250

지원기관

시 설

•지」■:기핀_

시 설

기타시설 

사 업 비
시 설 비 24,820

합계 3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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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4년도 야영수련계획

분 하
一! 명 교 육 기 간

인 원
비 고순  \\ 학 생 교  사

1 쓰
"多' 주 중 5. 17 'ᅳ 5. 19 936 48

2 제 천 디 지 털 고 5. 19 ᅳ5. 21 4 燃 21

3 청 주 기 계 공 고 5. 27 '" 5. 29 1,290 42

4 용 천 초 5. 31 ~ 6 2 987 33

5 탄 rx
T2

:디
~5* 6. 2 ' 6. 4 954 45

6 상 산 초 6 8 ' 6. 9 478 27

7 서 원 고 6. 10 ' 6. 12 1,143 45

8
충. 초 6. 14 ~ 6. 16 1,209 30

9 보
〇 명 초 6. 17 ' 6. 19 1,275 39

10 단 양 고 6. 21 ' 6. 23 495 21

11 옥 산 초 6. 23 ~ 6. 24 580 22

12 __부 강 ■方* 6. 24 ' 6. 26 276 12

13 __백 고■ᄀ
가

6. 24 ~ 6. 26 150 24

14 한 천 초 6 . 28 ' 6. 29 342 18

15 X—4**
仁3 신 초 策 2 8  ' 6 . 3 0 291 9

16 사
T3

) 人»T 초 6. 30 ~  7 2 480 18

17 부 강 초 6. 30 ~ 7 2 921 39

18 남 신 초 7 5 ' 7. 6 460 14

19 회 인 초 7 8  ~년 7. 9 66 12

20 회 남 초 7 8  ᅮ. 7. 9 34 6

21 백 고
—1 초 7 8  ' 7. 9 1 0 0 10

22 옥 동 초 7 8  ' 7. 9 76 8

23
仁r 백 초 7 8  ᆻ 7. 9 162 6

24 소 초 7 8  ~ 7. 9 84 10

25 서 수 초 7. 1 2  ' 7. 14 126 12

26 각 리 초 7. 12 '- 7, 14 84 12

27 산 초 7. 12 ᅳ' 7. 14 54 39

28 대 장 초 7. 12 ' ᅳ 7. 14 114 12

29 청 남 ’ 초 7. 12 ᅳ 7, 14 582 18

30 백 운 초 7. 15 ~ 7. 16 118 4

31 학 성 초 7. 15 ~ 7. 16 74 8

32 성 암 초 7. 15 ~
- 7.

16 36 8

33 구 정 초 7. 15 'ᅳ 7. 16 70 8

34 능 〇 1 ■초> 7. 15 ' 7. 16 40 6

^1 14,623 6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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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4년도 생활관 효 체험학습 계획

기수 교 육 대 상  교 교 육 기  간
계획 인원(명) 비 고

학교별 인원 기별인원
1

진 전 고

3. 29

197 명

(남 94, 여 103)

33

1일체 험 (2 학년)

2 3. 30 33

3

4

3. 31 33

4. 1 33

5 4. 2 33

6 4. 6 32

7

8
부 강  공 고

4. 12 -  4. 14

4. 19 —  4. 21
83 명

41

42
2박 3일(3학년)

9 의 림 공 고 5. 10 ~  5. 12 40 명 40 2박 3일 (2학년)

10 전산기 계 고 5. 17 〜 5. 19 23 명 23 2박 3일 (2학년)

11

12
황 간 고

5. 27 〜 5. 29 63 명

(남 36, 여 7 1 )

32
2박 3일 (1 학년》

5. 31 〜 6. 2 31

13

청 주  농 고

6. 28 〜 6. 30

120 명

40

2박 3일 (2학년)14 7. 1 -  7. 3 40

15 7. 5 〜 7. 7 40

16

충 주  공 고

7. 12

264 명

66

1 일체험 (1 학년)17 7. 13 66

6618 7. 14

19 7. 15 66

20
단 양 공 고

9. 2 〜 9. 4 90 명

(남 65, 여 25)

45
2박 3일 (2학년)

21 9. 6 -  9. 8 45

22

미 원  공 고

9. 9 ~ 9. 10

171 명

(남 116, 여 55)

29

1박 2일 (2학년)

23 9. 13 -  9. 14 29

24
一툐—

9. 15 〜 9. 16 29

9. 17 -  9. 18 28

26 9. 20 -  9. 21 28

27 9. 22 〜 9. 23 28

28
一정一

제 전 농 고

9. 30 〜 10. 2

195 명

(남 81, 여 114)

33

2박 3일(2학년)

10. 4 〜 10. 6 33

30 10. 7 ~ 10. 9 33

31 10. 11 〜 10. 13 32

32 10. 14 ~ 10. 16 32

33 10. 18 -  10. 20 32

34

충 북  예 고

10. 25 ~ 10. 27
121 명

(남 11, 여 110)

30

2박 3일 (2학년)35 10. 28 -  10. 30 30

36 11. 1 〜 11. 3 30

37 11, 4 ~ 11. 6 31

38
진천 농공고

11. 15 ~ 11. 16 130 명

(남 60. 여 70)

44

i 박 2일 (2학년)39 11. 17 -  11. 18 43

40 11. 19 -  11. 20 43

- 118 -



기수 교 육 대 상  교 교 육 기 간
계획 인원(명)

비 고
학교별 인원 기별인원

41
'도3 )■스 — *성  一厂 궁  j l L 11. 22 - 11. 24 37 명 37 2박 3일 (2학년)

42 금 왕 공 고 11. 29 -  1 2 .  1 34 명 34 2박 3일 (1학 비
43 12. 13 123 명 31

44
보 은  자 영 고

12. 14 (남  85, 여 38) 31
1 일체험 (1 학년)

45 12. 15 31

46 12. 16 30

47 충 북  체 육 고 12, 17 50 명 50 1 학년

합계 총 (15) 개교 3. 29 -ᅳ 12. 17 1.741 명

6. 2004년도 일반단체 계획

、文 분
순 ' 、 프로그램명 교 육 기  간 인 원 비 고

1 가족캠프 5. 22 ~ 5. 23 600

2 가조깨 H
Z T IJ  ------ 5. 29 ~ 5. 30 600

3 청 소 년 상 담 연 수 7, 22 170

4 가족계 획 (성 교육) 7. 26 ~ 7. 28 300

5 여 직 원 연 수 7. 29 300

계 1,970

7. 2004년도 효 선도학교 체험학습 일정

기수 교육대상교 교 육 기  간
겨1획 인원

연인원 비 고
남 여

1 6. 7 -  6. 8 15 23 38 76 3 학년

2 문의 중 학 교 6. 9 〜 6. 10 27 19 46 92 2 학년

3 6. 11 〜 6. 12 24 21 45 90 1 학년

합계 66 63 129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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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북학생종합수련원(진천시설) 활성화 방안 

가. 야영수련 운영

〇 수 련 활 동  프 로 그 램 을  학 교 . 급 별 로  구분하 여  세 분 화 된  프 로 그 램 을  적 용 하 고 , 

학 생 들 의  선 호 도 를  파 악 하 여  수 요 자  중 심 의  •쓰■로그램 지 속 적  개 발  • 운영

〇 수 련 활 동  전 문 보 조 요 원 을  채 용 하 여  대 집 단 으 로  운 영 되 던  프 로 그 램 을  

소 집 단  활 동 으 로  전 환  • 운영

〇 진 천 군 과  연 계 한  수 질 오 염  개 선  : 진 천 군  수 질 관 리  계 획 에  의거 2010년 

1급 수 로  전 환  -  수 상 활 동  전 개 (카 누 ，보 트  등 )

〇 문 화  유 적 지  답 사  프 로 그 램  운영 : 진 천  농 다리 답 사 (왕 복  8k m ) 와 자 연  

보 호 활 동  병행 실시

〇 지 역 교 육 청  및 도 내  각 급 학 교 의  홍 보 자 료  배 부  및 방 문 으 로  홍 보 활 동  

강 화  (2 월 〜 3 월 에  집 중  실 시 )

〇 야 영 수 련  담 당 교 사  협 의 회 를  개 최 하 여  프 로 그 램  운 영의 사 전  협의 및 시 설 물  

답 사 로  적 극  유 치 활 동  강 화

〇 숙 박 시 설  설 치 로  사 설 수 련 원  선 호 를  배 제 하 고  수 련 학 생 에  대 한  션의 제 공

〇 도 교 육 청 의  적 극 적 인  지 원 과  이 용  권 장

〇 학 교 장 , 교 사 ，학 부 모 의  관심 제 고  및 사 고  전 환

나. 생활관 운영

〇 노 후 된  시 설 은  점 차 적 인  예 산 지 원 으 로  해 소 방 안  강 구  

〇 일선 현 장 에 서  예절 및 효  교 육 을  담 당 하 는  지 도 교 사 와  대 표 학 생 의  직 접 적 인  

체 험 학 습 을  실 시 하 여  각 급 학 교 에  일 반 화  도 모  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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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시도 수련원 및 야영장 운영 현황

1. 부 산 광 역 시  학 생 교 육 수 련 원

가. 주 소 :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금 성 동  2 2 -2 번지

나. 직 원 현 황

직별
구분 ' 、、' 원 장 전문직 일반직 지도사 기능직 파견교사 합 계

인원수 1 9 6 5 19 8 48

다. 2004 야영 수련 계획

구분
학교 、、 학생수 비 고

중 * 고 35,■ 명 시 교육청 배정 운영

라. 특이 사항

O 초 등 학 교  1년 1희 민 간 수 련 시 설 에 서  학 교 자 체 프 로 그 램  운영 

O 중 학 교  1년 1회 실시 

O 고 등 학 교  3 년 1희 실시

2. 대 구 광 역 시 교 육 연 수 원

가. 주 소  : 대 구 광 역 시  동 구  도 학 동  124-1 번지

나. 직 원 현 황

、 、 、 직별 
구분 ^、、、 원장 전문직 일반직 지도사 파견교사 합 계

인원수 1 16 20 4 1 42

다. 2004 연수 및 야 영 수 련  계획

_  구분
학교 ^ 、、、 인원수 비 고

초 • 중 .  고 35，1이 명 교육청 배정 운 영 (야 영 수 련 》

교원연수 4,372명 교사 및 교감연수

간부학생 (부적응학생) 2,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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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이 사 항

〇 교 육 연 수 원 은  교원연 수 및 간부학생 수련을 실시하고 있으며，학생 수련부 

에 서 는  논 공 야 영 장 과  팔 공 야 영 장 을  운 영 하 고  있음 

〇 학 교 자 체 프 로 그 램  운 영 (입 소 한  학교의 지 도 교 사 가  운 영 )

〇 초 6 학년, 중 • 고 1학년 대상 

〇 4 년에 1회 실 시 (학 교 별 )

O 대구광역시교육감의 명을 받아 초 • 중 . 고 등 학 교 를  각각 4 개조 (A .B .C.D)로 

편 성 하 여  4 년에 1희 실시

3. 인 천 광 역 시  학 생 종 합 수 련 원
가. 주 소 : 인 천 광 역 시  강 화 군  화 도 면  장화리 336 -1

나. 직 원 현 황

직별
구분 、 、 、

원 장 전문직 일반직 지도사 기능직 파견교사 합 계

인원수 1 2 3 3 8 2 19

다. 2004 야영 수련 계획

분
학교 ^ ' 、、

학생수 비 고

조  … 系…  그L 27,658명
초 - 중 2004년 처 음실시

(학교신 청)

라. 특이 사 항

〇 초 - 중 학교  1년 1회 실시하며 수 련 원 프 로 그 램 과  학 교 자 체 프 로 그 램 을  협조  

〇 고 등 학 교  2년 1희 실시

〇 2003년도 까지 교 육 청 에 서  배정 운 영 하 였 으 나 ，2004년 도  이용 학 생 수 가  

감 소 하 여  교육청 배 정 운 영 으 로  실 시 예 정 .

O 레 크 레 이 션  지 도 강 사 비  수 련 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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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가 . 주 소  : 전 남  화 순 군  동 면  복 암 리  산  8 3 -3 번지

나 . 직 원 현 황

직 별
구분 \ \ 원장 전문직 일반직 지 도 사 기능직 원어 민

\

파견교사| 합 계
i

인원수 1 8 5 | 1 13 1 1 | 30

다 . 2004 야영 수 련  계획

、 、 、  ̂ 구분 
학교

학생수 비 고

-이 — 1
"方 ' ♦ 고 11,520명 교육청 배정

라 . 특 이  사 항

O  학 교 자 체 프 로 그 램 을  운 영 하 며  교 육 원 에 서  협 조  

〇 간 부 학 생  수 련  및 야 영 수 련  

〇 중 학 교  3 학 년  영 어 캠 프 운 영

5.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

가 . 주  소  :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상 북 면  이 천 리  1 4 4 -3 7 번지

나 . 직 원 현 황

직별
구분 시、' 、、 원장 전문직 일반직 지 도 사 기능직 파견 교사 합 겨1

인원수 1 6 4 1 13 16 41

다 . 2004 야영 수 련  계획

분
학교

혁•성 + 비 고

중 • 고 8,358명 신 청

123 -



라 . 특 이  사 항

〇 교 육 원 에 서 는  중 • 고 등 학 생 을  대 상 으 로  심 성 개 발 ，지 도 자 과 정 , 향 토 문 화  

탐 사  과정 운영

〇 야 영 수 련 은  지 역 야 영 장 에 서  운 영 (대 송 학 생 야 영 장 )

〇 고 등 학 교  1 학 년 을  대 상 으 로  격 년 제  운영

〇 초  • 중 학 교 는  야 영 수 련 시 설  부 족 으 로  민 간 수 련  시 설 에  위 탁  운 영  

〇 학 교 자 체 프 로 그 램 운 영

6. 강원도학생수련원

가 . 주  소 : 강 원 도  양 양 군  손 양 면  가 평 리  1 2 3 -1 9 번지 

나 . 직 원 현 황

\ \ 직 별  
구 분 ^ \ 원장 전문직 일반직 기 능직 일용직 공 익 요 원 계

인원수 1 1 5 7 2 1 17

다 . 2004 야영 수 련  계획

、、、、 그  년
가 ' 、' 、  ̂ T  x T

학교 ^'、、 혁— 수 비 고

초 • 중  • 고 18,000명 학교신 청

라, 특 이  사 항

〇 학 교 자 체 프 로 그 램 운 영 은  수 련 원 과  학 교  공 동  운 영  

〇 숙 박 동 이 용

7. 중청남도학생수련원

가 . 주  소 : 중 남  공 주 시  금 통 동  산  6 번지

나 . 직 원 현 황

、、、、 직 별 
구분 \ \ 원장 전문직 일반직 별정직 간 호 사 파 견 교 사 기능직 계

인원수 1 1 2 3 1 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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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2004 야영 수 련  계획

' 、 、 、 ^ 구 분  
학 교  ^ 、 、 、

학 생 수 «1 고

-X. 즈- —r
조  … 否…  고 7，T O 명 학 교 신  청

라. 특서 사항ᅳ

O  프 로 그 램 운 영 은  수 련 원 과  학 교  공 동  운영 

〇 트 러 스 코  프 로 그 램  운 영 (인 라 인  롤 러 , 스 키 ，산 악 )

8. 전라북도학생교육원

가 . 주  소  : 전 북  남 원 시  운 봉 읍  공 안 리  산  4 5 지

나 . 직 원 현 황

\ \ \  직별 

구분

전 문 직
하직

ttL 1— f 별정직
식 품 
위 생

간호사 기능직
파 견 
교 사 합 계

연구관 장학사 <견 •구사» 계

인원수
본원 2 1 3 6 3 3 1 1 14 3 31
분원 1 1 1 2 1 5

계 7 4 3 1 1 16 4 36

다 . 2004 야영 수 련  계획

、、、、 、̂ 구분 

학교
학 교수 학 생 수 비 고

중 학교 600 간 부 학 생 수 련

고 등 학 교 45 6,864 야 영 수 련 (1, 2 학 년 )

계 45 7,464 도 교 육 청  배정 운영

라 . 특 이  사 항

O  고 등 학 교  1, 2 학 년 을  대 상 으 로  실시 

O  전 라 북 도 교 육 청 에 서  배정 운 영

배 정 방 법  : 전 라 북 도 내 의  고 등 학 교 를  대 상 으 로  격 년 제 로  운영 

( 전 라 북 도 학 생 교 육 원 과  전 라 북 도 학 생 해 양 수 련 원 을  격 년 제 로  실시 )

〇 현 장 체 험  6 개 과 정 ，공 동 생 활  5 개 과 정 ，자 아 성 찰  3 개 과 정 ，대 화  1 개 과정

H  H 해후연—一~ ᄃ~ x i j  1 *... 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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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라남도학생종합교육원

가 . 주 소 : 전 남  해 남 군  해 남 읍  해리 2 -2

나 . 직 원 현 황

' ' 、、직 별 
구분 \ \ \ 원장 전문직 일반직 지도사 간호사

기능직 |파견교사
합 계

인 ■원수 1 6 7 2 1
15 1 2

34

다 . 2004 야영 수 련  계획

구분
학교 학 생 수 비 고

고 2,000명 학교신 청

라 . 특 이  사 항

O  교 육 원 에 서 는  고 등 학 교  간 부 학 생 , 실 업 계 고 등 학 교  1，2 년 ，중 도 탈 락 자 ， 

소 년 소 녀 가 장 을  대 상 으 로  운영 

〇 전 남 월 출 야 영 장  특 색  프 로 그 램  운영

쓰 로 그 램  운 영 은  본 수 련 원 과  유 사 하 나  몇 가 지  특 징 을  들 _면 ，

-  극 기 수 련  산 악 활 동

-  재 난 구 조  레펠

-  도 전 과  모 험  카 누

-  역 사  문 화 유 적 지  답 사  순 례  운 영 으 로  프 로 그 램  진 행

〇 시설이 튼 튼 하 고  녹 슬 지  않는 백 동 관 으 로  되 어 있 고 ，안 전 시 설 이  잘 되 어  있 음  

〇 수 천 원  이 용  신청 시 경 합 이  될 경 우  처 음  신 청 한  학 교 를  우 선 으 로 하 고 ， 

신 청 이  안 된  경 우  사 설  수 련 원  이 용 (본  수 련 원 과  대 조 적 )

〇 지 역 야 영 .장 에 서  야 영 수 련  실 시 (학 교 신 청 을  받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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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상북도화랑교육원

가 . 주  소 : 경 북  경 주 시  남 산 동  산  5 6 번지

나 . 직 원 현 황

직 별
구분

원 장 전문직 일반직 지 도사 파견교 사 기능직 계

인 원 수 1 15 6 4 4 21 51

다 . 2004 수 련  계획

\ \ \ \  구 분  

학 교
히-재 수~1 公 ! 비 고

중 * 고 5,092명 도 교 육 청  배정

라 _ 특 이  사 항

〇 교 육 원 에 서 는  고 등 학 교 를  대 상 으 로  지 도 자 과 정 ，자 기 개 발 과 정 을  중 , 고 등  

학 생 을  대 상 으 로  심 성 개 발 ，적 응 력 배 양 과 정  운영 

O  지 역  2 0 개 야 영 장 에 서 는  도 교 육 청  배 정 으 로  야 영 수 련 활 동  실시 

O  학 교 자 체  프 로 그 램 을  운영 .

〇 외 래 강 사  야 영 장  협 조 ( 레 크 레 이 션 ) 운영

11. 경상남도학생교육원

가 . 주  소 : 경 남  의 령 군  가 래 면  대 승 리  4 8 2 -2 번지

나 . 직 원 현 황

\ \ 、 직별 
구X 원 장 전문직 임 1바名】S. T__ 一) 지 도 사 기 능 직 파 견 교 사 계

인H  수̂ 1 4 5 1 13 6 30

다 . 2004 수 련  계획

구 분
학 교  ^ 、 、 、

학 생 수 비 고

고 4J 25  명 교 육 청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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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이 사항

〇 교육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검도，골프，암벽，예절，역할극 

캠프，등반과정 운영
〇 지역야영장에서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야영장 프로그램을 운영 

〇 야영장에서 설치한 텐트이용(숙박용)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진 옥 경 소 속 중청북도교육위원회

□ 질문 요지

〇 인건비 편성 관련 자료

□ 답변 내용

0 붙임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0 인건비 지급단가 및 예산편성 내역

(지급단가 :2004 기준》

: 資::;;:많 ■ 歲 ■ 餘 ■ 지 군 단 가 Ji 소 .
女::잤렇:法好在곳: 윤^̂

'.비 고
표 :표흔정표;:면卷::찰 :;

101 보 수

■ 승 1 — 1 — — — .—— I m ^ m ■느̂ 율:■통:」월::램:':표 ■술월:곳:」균용 ■ ■ ■

기말수당 3 ,6,9,12월 200% 봉급총액 * 2/12

S  근수당 1, 7 월 50% -  100% 봉급총액 * 지S 율(100%) * 2/12

； ■ ■ ■ ■ ■ ■ ■ ■ ■ ■ ■ ■ _ ■ ■
교 S

교장, 4급상당 장학관,연구관 직급별기 S 액*정원*55%

교감, 5급상당 장학관,연구관 직급별기 준액* 정원*55%

교사, 장학사, 연구사 적급벌〕IS  액*정원*55%

일반직 1
3 급 i

4 급 J
‘ ；

5 급
—~  -  j   

! ;
6 급 ；

7급, 기능7급 i

8급，기능8급 i

9급, 기능9급, 기능10급 !
04. 정액수당 . . ]

가、 가족수당 四 월 !
■ 우 자 別 ,000원 * 12월 * 인원 1

직계존속 20,000원 *  12월 * 인원 |
직계비속 20,000원 ★ 12월 * 인원 !

U  자七|학비보조4=당 2, 5. B. n f i |

중학교 ;급지 분〕!지급액 * 4회 * 인원 !
고등학교 I

1급지 “가8 분기지급액 * 4회 * 인원 i

i s 지 i r 분기지S 액 * 4회 * 인원 |

2급지 ᄀr 분 )I지급액 * 4회 * 인원 |

2SXI ~~ua 분기지급액 * 4희 * 인원 | '

〇. 정근수당가산금 ■薄 ! :
05 -  10년 50,000 50,000원 * 12월 ★ 인원 I

10 -  15년 60,000 60,000원 * 12월 ★ 인원

15 -  20년 80,000 80,0003 * 12월 ★ 인원

20년 01상 100,000 100,0003 * 松월 * 인S
a 어 정근수당가산금《추가와산금》 |■월 :

20-25년 | 10,000 10,000원 *  12월 *  인원
25년 이상 |
- ___ -______ __________________ L__________ 30,000 30,000원 * 12월* 인원 |

라. 교적수당 i 250,0003 니 2월 ★ 인® |

0L  교적수당가산금(원르교AI) { 50,0003 * 12S * 8JS |
바- 교직수당가산금(보직교사》 [ 明,(於0S  * 12월 ，t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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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건비 지급단가 및 예산편성 내역

(지급단가 :2004 기준》'  " 1. i公交ᅤ接起 
：：；：<$$；：<；：；

사 -  2 적 수 당 가 分 금 消 수 학 a s 무a 히

人1 u« A{；j?:J：；：：：더•:::: 표::技:;:::好公: 지 B 0  가 기 r* ■

l « i * l i i « » r :a i i i i ^

， • 비 고

택수 학 :1교 원  및 특수학공담당 5 0 ,0 0 0 원 * 12월 * 언寒!

방 송 통 신 고  경 직 교 원 5 0 ,0 0 0 원 ★ 12월 ， 인원

〇[ 12직 수 당 :와 산 금 {학 :g g R 교 사 )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 ■ ■ ■ ■
■ ■ ■ ■ ■

I l S I l l l l i l l l l * ^ ^ ^

1玄 봉  -  4호 봉 25 ,000 2 5 , 0 0 0 3 * 1 2  월 *인 원

5 호 봉  » 8 호 봉 30 ,000 3 0 ,0 0 0 원 * 12S* 인원

9 호 봉  -  13호 봉 公5 ,0 例 3 5 ,0 0 0 원 * 12월 ★인원

14호 봉  -  21호 봄 40,000 40, 的 0 원 *1 2 월 * 인원

2 2 호 봉  -  30호 봉 4 5 ,0 淡) 4 5 ,0 的 원 * 12월 *인 원

3 1 호 봉  -  40호 봉 m tm 5 0 ,0 0 0 원 *1 2 월 *인 원

기:계공고 S 장 t 교S , 기 : » 목 교 Af 10 .000 1 0 ,0 的 원 * 12월 *인 원

1 전자공고 2 장, 3 강. 전자통신및천기과목교시 10,000 1 0 ,0 期 원 * 12월 *인 원  ' j
차  교 직 수 당 가 산 금 《보 3 S사 ) 抑 월 20,000 3 0 ,明 0 空 !*12월★인원 |

3 h S  원보空 f 수 당 抑 ■
!
I -

유 치 원 , 초 등 교 원 (중 .고  쪽수포항)
t
1

5년 이 상 8 ,0 0 0 원 * 12월 *인 원  |

5 년 미 만 2 3 ,0 0 0 원 *1 2 월 *인 원  |

중 동 교  a I
도 서 벽 지 I

I 5 년 이 상
卜__________ _느 ................... ... 3,000 3 ,0 期 원 * 12월 *인 원  |

| 5 년 QIB 18,000 1 8 ,0 的 원 * 12월 *인 원  j '

! 도서벽지어외의 지역e무교寒 |

J 5년 미안 15 ,000 1 5 ,0 0 0 원 * 12월 *인 원  j
타 -  i 玄 !보 2 수 당 가 산 금 | ：

유 치 원 , 초 등 교 원 (록 수 학 교  S항 》 |

교 장 , 원 장 67 ,0 00
6 7 ,0 0 0 원 *12  월 *인 원  |

교 감 , S감 5 7 ,000 5 7 ,的 0 S*12 월 *인 원  |

보 직 교 사  " 52f〇m 投 , 〇〇〇空卜12월 *인  a |

교 사 47 ,0 00  ‘ 4 7 ,0 0 0 원 * 12월 *민 원

i

1

연 구 업 무 수 당

장 학 관 , 교 육 연 '구 관

部 월

5 년 이 상 22,000 2 2 ,期 0 원  *  12월 * 인 원

5 년 미 만 37 ,0 00 3 7 ,0 的 원  * 12월 * 인 원  |

장 학 사 , 교 육 연 구 사 ii
5 년 이 상 17 ,000 1 7 ,0 0 0 원 * 12월 * 인 원  |

5 년 이 만 3 2 ,■ 3 2 .0 0 0 원 * 12월 * 인 a |

4급 상 당  이 상  보 직  장 학 관

5 년 이  상 7 ,0 0 0 7,000원 *  12월 * 인 원

5년 미 만 22,0 00 22,0的 a  *  12월 * 인 원

교 재 연 구 수 당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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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건비 지급단가 및 예산편성 내역

(지급단가 :2004 기준:

■ 빼 ^ ^ 자 5  시기 ，지5  단가 _
5급이상 60,000 60,0的원 * 12월 * 인원

6 3  이상 40，■ 40,000원 * 12월 * 인원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

원장 110,000 110,0期원 * 12월 * 인원

부장 100,000 100,000원 * 12월 *  인원

장학(연구》淨, 장학(연구》사. 교사 80,000 80,000원 * 12월 * 인원

하. 폭수자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M g：v M-\^;：-：;：；：：：:：：：；：:：：：-：:：:：;：-'：- 명::표::突;:::■資寒::寒:: 尊資:::■향̂ 표:'표.;:::::::■표::::.]가”

9 J \a 지역 50,000 況 ,0的원 * 12월 * 인원

B 나11 지역 40,000 0,000원 * 12월 * 인원

T T  지역 30.0CX5 30,的0원 * 12월 * 인원

B라” XI역 20,000 20,000원 * 12월 ★ 인®

거. 관라업우수당(4급<상당MH상}

U 대우공우원수당 몇 가산금 이월

평3 호봉월액 *  技薄 *  S 空 * 1的 S i l l

대우공우원

5 급 평균호봉월액 * 12월 *  인空! * 6%

8 급 평균호봉월액 * 12월 ★ 인S  * 的

7 급 평균호봉월액 *  12월 * 인원 * 6%

S
I
1j
I
is
1
!
i
!
1
!
|

8 급 평균호봉월액 * 12월 * 인 원 ，6% j

9 3 | 평균호봉월액 * 12월 * 인원 * 6% |

103 평균호봉월액 *  12월 * 인원 « 6% j

필수실무요원 가산금 ■ 100,000 ■ ,o o oa  * 12월 * 인원 ■ I

더 모범공무원수& _  월 . 30,000 j期,000원 * 12월 ，인원 |

러 안전s a 수당 o g a [ I느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30,000 別 ,000원 * 12월 * 인원

전기안전관리보조원 15,000 !5,00〇a  * 12월 * 면S  -

위명 g 《소방법》및 E  시가스안沒관리자 10,000 10f0003 * 12월 *  인원

m 면원업무수s ■  월 • -30,000 * 30.000S  * 12월 *  인원

出 전산업무수당 m m 평S B 가 * 12월 *  €33  .
3년이상 50,0粉) 明 ,000원 * 12월 * 인3

1™3년 미안 30,000 抑 ,000원 * 12월 * 인원

1 년미만 20,000 20,000원 * 12월 * 인원

M 난서수당 _

5급 이상 30,000 30,000원 * 12월 * 인원

6급 여하 20,000 20,000원 * 12월 * 인원 j ■

CH ::: 경“ :S 근 SS方®立융 I

갑종 3 〇 rom 潮,000원 내 월  * 인s  j

을종 20,000 20,000원 * 12월 * 인空! I

저 기슬업무수e 抑 ■ ■ ■ ■ ■ ■ ■ ■ 資 |

처 의료업무등의수당m s 작) 的월 , 50,000 投),00D원 * 123 *  인원 j

커 의사수당 m m
| 3급이상 120,000 t 120.000S  니 2월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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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건비 지급단가 및 예산편성 내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 _(지급단가 ：2004 기준)

:지긍 시기 ■ ■ _ ■ ■ ■ i i i i i i i i i i f t r  기 사 . S
4 5 100,000 1期 ,_ 원 * 12월 *  인원

5 3 80,000 例 ,000원 * 12월 * 인원

6 3  이하 80,000 60,0008 * 12월 ★ 인원

일반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S 50,000 50,0003 * 12월 * 인원

I f ■ ■ ■ ■ ■ ■ ■ ■ ■ ■ ■ ■ , ■ ■ ■ ■ ■ ■

■■M  然 ; ■ 淨 ■ ■ ， 藥 ■ ■ ■ ■ ■ 0| 월 ■ ■ ■ ■ ■ ■ ■ ■ ■ 호 l i i i l l l l l i l l l i l l i *
■ ■ ■ ■ ■

자동차운전공무원 4 0 , _ 40,0的원 * 12월 * 인원

정비업무종사공무원 20,000 20,0D0S  * 12월 ★ 인원

와:': 짱 베 회 ，기. 마 성 . : 표
•巧::.人-:今. -----'：,：스 . : ' - . : , : ：；:：--:•■：：；：；：；•：.：：-■；：.：；：：>:；：-x；：；：；：：x；；：::

:• • I l i l l S i
유 요i으• 표나* : & 3粉，期公 300,000® * 授월 *  언원 • l l l l l l l i
寒 : : 곳 캉:f; 乂•뉴구兵:起:::名̂ ■ ■ ■ ■ ■ ■ ■ ■ ■ ■ : 혔::: ■ ■ ■ ■ ■ ■ ■

:호:::':봉2 조정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資;資 務務資登:9 於

滿ᅭ 초과근무수당 월 '

i 교원

i 정액분

교(원》감, 장학관, 연구관 8,961 8.494S  * 12월 * 면達! ★ 15AI2

30호봉이 상 8,352 8,352空! * 12월 * 인원 ★ 15시간

20 -  29호붕 ' 7,742 7,3班원 * 12월 * 인원 *  15시간 |

i 1 9 호 봉 이 하 6,917 6.917S  * 12월  *  인 3  * 15시 간  |

! 추 가 분
^  — 卜 — 一 一 —

I

1 교(원》감, 장학관, 연구관 .... 8,981 8,494원 * 12월 * 인원 ★ 4시간 |

i 30호봉이 상 8,352 8,3523 * 12월 * 인원 * 4시간 . |
| 20 -  29호봉 7,742 7.3況空! * 12월 * 인원 ★ 4시간 |
1

j
19호봉이 하 6,917 6,917원 * 12월 *  인원 * 4시간 |

•일반직

정액분

일반 5 급 8,772 8.315S  * 12월 * 인원 *  15시간

일반 6 급, 기능6급 7,443 7.055S  * 12월 * 인원 * 15시간

일반 7 급，기능 7 급 6,897 6,期0원 * 12월 * 인원 * 15시간

일반 8 급，기능 8 급 5,985 5,6733 * 12월  * 인 원  * 15시 간

일반 9 급, 기능 9 급 5,367 、087원 ★ 12월 * 인원 * 15시간

기능10급 ' 4,8期 4,況2원 * 12월 * 인원 * 15시간

추 가 분

일반 5 급 8 J 72 良315S  * 12월 * 언원 *  4시간

일반 6 급, 기능6급 7,443 厂 055원  *  12월  ★ 언 원  *  4시 2

일반 7 급, 기능 7 급 6,897 6 t33〇a  * 12월 * 인S  * 4시간

일반 8 급, 기능 8 급 5,985 5,673® * 12월 * 인원 * 4시간

일반 9 급, 기능 9 급 5,367 5,087원 * 12월 * 인원 * 4시간

기능10급 4,855 4,602원 * 12월 * 인원 * 4시간 |
06. 정액급식벼 eg 월 12아抑Q S * 接월 ★ 언원

〇7, a 통 보 조 !«  j e i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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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건비 지급단가 및 예산편성 내역

,  즈 지급시기 산… ■ I

교원

교 (원》장 2 0 0 ,0 0 0 20CM3熟원 *  12월 *  인원

교(원》감 140 ,000 140 ,000원 *  12월 * 인원

교 사 130 ,000 13CM)00S *  12월 *  2 I S

3 급상당 (기관장} 2 0 0 ,0 0 0 2 0 0 ,0 0 0 ®  *  12월 *  인원

4 급상당(국, 과장) 140,000 1 4 0 ,0 ®  원 *  12월 *  인 a
5 급상당《장학관, 연구관》 140 ,000 140 .00 0S *  12월 ，인원

장학사, 연구사 130,000 130 ,000원 ★ 12월 *  _인®

일반직

3  급 2 0 0 ,0 0 0 2 0 0 ,0 0 0 원 *  12월 * 인원

4 급 ~  5 급 140 ,000 1 40 ,000원 *  12월 * 인원

6 급 대 7급 130 ,000 130 ,00 0원 *  12월 *  인원
i

8 급 이하 | 120 ,000 1 20 ,000원 * 12월 *  인원 '

0 8  3K1  지원m j 봉급층액/ 12 * 班於

j 期 영절#.:3 봉급총액/ 12 *  1技浴
| i必 연가보상비 SS총액/保 *  2 0 /2 4  ' -

| n  기타수당

102. 비정규직보수
| 0 1 |

' I
전임강사 인건비 | |

기간제 교사 인건비 |
|

____ j ■■■■■■■■■■■
0 3 . 班

전임강사퇴직금 !
?

1
f

전임강사 연금보험료 i
{

1

전 임강사 보험고용료 |

전 임강사 산재보함료 i
i

전임강사 국민건강보험 료 i
기간제교원 퇴직금 |

i
기간제교원 연금보험료 1

기간제교원 보험고용료 1
기간제교원 산재보함료

기간제교원 국민건강보험료 i

2 0 3 . 정액업우비 ：■ ■ ■，: ■ ■ j .

0 1 .  않 몌 M  월 ' | -

교원 j
1

3  급상딩'(기관장) 500 ,00 0 況0,0的원 *  12월 * 인원 |

교(원 )장 , 4 급상당(국 .과장》 400 f 000 4 0 0 ,0 0 0 원 * 12월 * 인원 |

교 (원 》감, 5 급상당(장학관,연구관 2 50 ,00 0 2班 ,0 00원 * 12월 * 인원 |

장학사, 연구사 155 ,000 1 55 .0 00원 ★ 12월 *  인원 |

일반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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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인건비 지급단가 및 예산편성 내역

(지급단가 :2004 기준)

■ 사 … 시시 지 a 단 가 l l l l i l l i l B i l .■ 떠  가
3급 - 500,000 500,0052 * 12월 * 인원

4 급 400,000 400,000원 *  12월 * 인원

5 급 250,000 250,000원 * 12월 * 인원

6 3 155,000 155,0003 * 12월 ★ 언逐!

7 급 140,000 140,■ 원  * 12월 *  인원

8 2 - 9 급 105,000 105,000원 * 12월 * 면원

10 급 95,000 95,000« * 12월 * 인원

(見 여 않 해 ■  . SSIllllSlflliSIllllllR
감사담당

감사담당관 80,000 80,000원 *  12월 * 인원

감사요원 60,000 60,£KX)S * 12월 * 인 3

예산담당

본청 150,000 150,0003 * 12월 * 언원 '

I 지역교육청 80,000 例,000원 * 12월 * 인a

평생교육담'당

평생업무담당과장 80,000 80,000원 * 12월 * 인원

평a 교육담당자 80,000 60,000® * 12월 ★ 인원

교직단체업무담당

교적단체업무담당과장 80,000 期 ，000S  * 12월 * 인원 |

교직3 체업무담당자 60,000 60,000원 * 12월 * 인원 |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담당 • |

|학2 환경위s s s 업무당당a 장 80,000 抑 ,000원 * 12월 * 12월 |
j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담당자 60,抑0 |的 ,000원 * 12월 * 인원 |

301. S  상, 금

03. 부 당 3  '

연 금 부 & 금 (기 S 급+기말+정e +정근가산》* 8.5%

보 전 금 (기본급+기말+정근+정근가산》 * 0.22%
퇴 직 수 당 부 담 금 (기본급+거말+정근+정극가산》* 3.6541%

재 해 보 상 부 담 금 {기 S 급+기알+정5 + 정근가산) ★ 0.05代

건 강 보 g 부담금 총» A« 3 여 * 1.97%

04 . S [정 포 상 금

05 . 가 B 포 # 금  S

303. 출 연 금

01, 출 연 금

a 여 장 학 금

304. 민 간 경 상 이 전

j 〇4. 연 g 저 g a

|〇5. 보 함  3 .  '

[06 . 〇i 分 보 전 금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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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영 용  위 원  중청북도교육청

「i —

2 0 0 3 년 도  중 식 지 원  사 업 비  집행 잔액 발 생  사 유 에  대 하 여  답 변 하 여  주시 

기 바 랍 니 다 .

답 변

〇 2003년 도  저 소 득 층 가 정  중 식 지 원 사 업 비 에  대 한  집 행 내 역 을  말 씀 드 리  
면 예 산 액  5 ,709,240천 원  중 집 행 액 이  5 ,509,936천 원 으 로  잔 액  199304  

천 원 이  발 생 하 였 습 니 다 .
〇  집행 잔 액  발 생 사 유 로 는

-  초 중 학 교 의  경 우  학 기 중  급 식 비 를  집 행 함 에  있어 국 고  및 교 특 지 원  
’ 단 가 와  학 교 에 서  집 행 되 는  급 식 비  단 가 (1 식 당  200원 〜 300원 )차 액 , 식 품

구 매 에  따 른  입 찰 차 액  등 이  잔 액  발생 요 인 으 로  작 용 하 였 으 며 ,
- 고 등 학 교 의  경 우  실 업 계 고 등 학 교 의  3 학 년 생 이  2 학 기  현 장 실 습  및 취업

등 으 로  인 하 여  잔 액 이  발 생 하 게  되 었 습 니 다 . ᅲ
- 또 한 , 독 지 가  및 사 회 단 체  등 과 의  자 매 결 연  및 성 금  등 으 로  인 한  지 원  

자 의  경 우  중 복 지 원 을  금 지 하 여  일 부  잔 액 이  발 생 하 게  되 었 습 니 다 .
〇  참 고 로  저 소 득 증 가 정  중 식 지 원 사 업 은  일 부  국 고 가  지 원 되 는  목 적 사 업  

비 로 서  꼭  필 요 한  학 생 들 에 게  지 원 토 록  되 어  있 으 며 , 집 행 잔 액 이  발 
생 하 였 다 하 여  확 대  지 원 할  수  없 음 을  말 씀 드 립 니 다 .

務 2003년도 중식지 원  지 원 현 황
- 지원인원 : I 6,533명(초 氏여쑈 중 4,5〇9, 고 4,010》 •

- 지 원 일 수  : 연간 365일
- 지 원 단 가 (1 인 1식당》
•학기중 : 초 1,500원, 중，고 2,000원 

•토•공휴일 및 방 학중 : 초 중 고  3,000원
졌 2003년도 중식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 위  : 천 원 )

구  분 예 산  액 ⑷ 집 행 액 여 ) 잔  액 (A -B ) 비 고
초 등 학 교 2,422,980 2,367,794 55,186

중 학 교 1,736,025 1,711,396 24,629
고 등 학 교 1,472,805 1,367,956 104,849
국 립 학 교 77,430 62,790 14,640

5,709,240 5,509,936 19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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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질문예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성 영 용 1 소 속 중청북도교육위원회

□ 질문 요지 ᅳ

〇 2003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

〇 2004년 민간단체 예산편성 현황

□ 답변 내용

〇 붙임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2003. 세출예산 절감 계획

1. 목 적

〇 세 출 예 산  절 감 으 로  교 육 재 정 운 용 의  효율성 및 재정의 건 전 성 을  기 하 고 자  함.

2. 대상기관

〇 본 청 , 교 육 위 원 회 , 직 속 기 관 , 지 역 교 육 청 (교 육 청  직 속  포 함 )

3. 대상경비

0  2003. 세 줄 예 산  중  경상사업경비

- 관 서 운 영 비  중 일 반 운 영 비 , 공 공 요 금  및 제 세 , 피 복 비 , 급 량 비 , 특 근 매 식  

비 , 임 차 료 , 연 료 비 , 시 설 장 비 유 지 비 , 재 료 비

- 여 비

- 업 무 추 진 비 중  기 관 운 영  업 무 추 진 비 , 사 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 교 육 위 원 회비 중 여 비, 위 원 회 공 통 경 비  

0  절감제외 경 비

- 절 감 대 상  경 비  중

• 법령 또는 계약체결로 지 출 소 요 가  확 정 되 어  절 감 이  곤 란 한  경 비  등

• 국 고 보 조 사 업 , 연 수 경 비 (여 비 포 함 ), 원 어 민 교 원 관 리  등

4. 경비별 절감 -

〇 절 감 대상 세 목 별 로  절 감 대 상  경 비 에 서  절 감 제 외  비 를  제 외 한  예 산 액  

의 5%  절 감

5. 추진방법

〇 각  기 관 (부 서 )의  장 은  경 상 경 비 에  대 하 여  자 율 적 인  절 감 계 획 을  수 립  

하 여  최 대 한  절 약 집 행

〇 세 출 예 산 절 감  계 획 에 따 라  산 정 된  각  기 관 (부 서 》별 절 감 목 표 액 을  충 족 시  

키 는  범 위 내 에 서  목  상 호 간  대 체  절 감 가 능

6. 행정사항

〇 본 청  각  실 . 과  및 직 속 기 관 , 교 육 위 원 회 , 교 육 청 (교 육 청  직 속  포 함 )에 서  

는  절 감 계 획 을  2003. 1. 2 8 일 까 지  제 출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2002 . 세 출  

예 산  절 감 실 적  포 함 ) -  157 -



2003. 기관(부서)별 예산절감 총괄

[기 관 (부 서 )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단 위 :천 원 》

기 관 (부 서 ) 별 潮03예산액 절 감 제 외 액 절감대상액 ' 절 감 액 :_ 비 고

교 육 위 원 회 _ „ 237,275 0 237,275 11,863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실 . 426,136 285,731 140,405 7 ,020

초 등 교 육 과 :ᅮ ' 507,472 266,997 240,475 12,021
: ᄌ:  C H  ■一 1 C D  — -■S 、S _LL丄 ：ᄏ、밖 :  ' 1,843,552 1,027 ,909 815,643 40,781

과 학 실 업 교 육 과 。 58,300 23 ,000 35,300 1J 65

교 육 정 보 화 과  느 」 2,079,349 1,857 ,195 222,154 11,106

평 생 교 육 체 육 과 ~ 162,030 120,540 41,490 2,074

총 무 과 ) 乂  - 1,071,219 238,691 832,528 41,620

기 획 관 리 과  - : : ' 325,057 16,302 308,755 15,437

학 교 운 영 지 원 과 183,209 64,949 118,260 5 ,912

시 설 - 과  ᄊ心 48,520 0 48,520 2,426

소 -  계- 6,942,119 3 ,901 ,314 3 ,040,805 152,025
교 육 과 학 연 구 원 - 1,125 ,1期 587 ,257 537,896 26,892

단 재 교 육 연 수 원 626,623 414,361 212,262 10,612

.중 앙 도 서 관 ’ 434,339 ■ 85,781 348,558 17,426
충 북 학 생 회 관 교 120,610 11,520 109,090 5 ,452

학 생 종 합 수 련 원 122,721 5 ,340 117,381 5 ,866

소 계ᅲ 2,429,446 1,104,259 1,325 ,187 66,248

청 주 교 육 청 .: 613,450 82,076 531,374 26-, 567
충 주 교 육 청  乂 - 503 , 455 84,089 419,366 20,965

제 천 교 육 청 501,861 30,137 471,724 23 ,585

청 원 교 육 청  :  . . 407,350 27 ,330 380,020 18,999

•보 은 교 육 청 :노 :: . 384,259 32,593 351,666 17,581

.、옥 천 교 육 청  乂 389,986 72,906 317,080 15,851

.영 동 교 육 청  ^ 413,576 62,988 350,588 17,525
진 천 교 육 청 . ' 336,820 25 ,290 311,530 15,573

내 산 교 육 청 :' -一 - 446,000 . 30,619 415,381 20,767

음 .성교육청 - - 420,796 23 ,080 397,716 19,881

션 양 교 육 청 338,491 30,507 307,984 15,396

소 계 4,756,044 501,615 4,254,429 212,690

합 "  계 14,127 ,609 5 ,507 ,188 8,620,421 43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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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민간단체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

j 사 업 명
1

j 지원단체명
예산액

비고
본청 계

조 어린이날큰잔치 | 행사단체 11,000 1,000 12,000

논술경시대회
| 유네스코충북협회

2,000 2,000

유관기관교육행사협찬
卜0개기관

10,000 10,000

사희단체교육활동경비지원 i 삼 백 27,000 27,000

계
I

! ■ . 50,000 1,000 51,000

X  x=z 
<S* o ' 지역별교외생활지도위원회지 원 | i i  개지역 25,000 14,200 39,200 ：

약물중독교정치료지원금 | 청주의료원 4,000 4,000 |

학생 상 담자원봉사자연 합회 지 원 | 학 생  상 담 자 원  봉 사 자 연  합 회
!

5,000
f.................어 5,000 |

청소년한마음축제
|충북예총외 5

60,000 35,000 95,000 ：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I 청소년수련관외2
； 30,000 30,000 ：

교원 단체교육활동행 사 지 원 |교원단체 2 10,000 10,000 \

계 | 134,000 49,200 183,200 |

교 정 ICT 활용교과연구회 활동지 원 ; 교과연구회 14 
；

43,000 « 43,000 '
! ,

S /w전 람 회 전 국 공 오 전 우 수 작 품 제  작 비 지 원  i s o 편 8,000 8,000

계
!

) * 51,000 0 51,000 ：

평 체 비정규교육시설운영지원 i 무궁화야간학교외8 22,500 22,500 ;

사설평생학습관운영 | 청주지역사희협의회외 1 1 0 , 0 0 0
-

10:000 ;

1학원장연수경비ᅭ ___________________ 10,000 10,000
;

청소년단체활동지원 | r c y  외 11 48,000 48,000 '

! 전국주부교실충북지부지원 | 주부교실충북지부 3,000 3,000
：
| 충북소년체전 지원 | 육상경기연맹외 29단체 15,000 15,000 |
1

학교간경기 지원 I 육상경기연맹외 4단체
군 500 500 ；

|
1교육감기대회 운영 | 육상경기연맹외 29단체 15,000

| 15,000 :

1
시 군대항역전 마라톤대 회 지 원 ; 언론사(충청일보》 2,000 | 2,000 !

1 ;•

도지사기차지역전마라톤대회지 원 | 언론Aᅡ(중부매 일》 2 , 0 0 0 2,000

도내학생체육대회 지원 ;육상경기연맹외 9단체 , 2,000 2,000

도대표선발평가전 지원 i 육상경기연맹외 19단체 6 , 0 0 0 6,000 ；

1
계

；
| ' 136,000 0 136,000 ；

초  a  〇  ~T~ j 교육관련단체지원 卜문우회
* !

2,000 2,000 :

^  운 |
학교영협의회지원 | 학교운영 협의 회 7,000 33,000 40,000 ：

합 계

-•

|
：

380,000 83,200 4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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